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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새로운 배움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조그마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이 논문을 위해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강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바쁘신 중에도 멀리서
부터 오셔서 논문 지도를 해주신 정형선 교수님,논문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소윤 서기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장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던 통계적 개념 정리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전기홍 선생님,논문 주제 등에 대한 조언을 주신 김정희 부장님과
최윤정 선생님,보건복지부 파견생활 중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진영주 사무관님,마지막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신 민유정 선생님,
초음파의 의학적 상병 분류를 도와주신 김용훈 선생님,그리고,늘 정신없이
바쁜 업무중에도 설문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분석부,
심사기준부 동료분들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여러분,영문자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나의 친구 문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3과정을 잘 이겨낸 정말 자랑스런 우리
아들 승규와 말 없이 후원해 주던 남편,며느리의 늦은 졸업을 위하여
살림을 도맡아 주시고,고3아들의 엄마 역할까지 맡으셔야 했던 어머니,딸의
일이라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친정 부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설문에 응하여 주신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의료계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12월
조정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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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우선 항목 결정을
위하여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이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
며,도출된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를 비급여항목에 적용하여 급
여확대 우선항목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등을 대상으
로 팩스 및 e-mail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80개 설문자료를 분석
하였다.분석방법은 집단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인 AHP분석방법을 적용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여확대 우선 순위 선정기준으로는 “환자본인부담크기”,“위급성”,“질병
의 중증도”, “후유장애 심각성”,“해당질병의 환자수”,“치료효과성”,“비
용효과성”,“대체가능성”등 8가지가 도출되었다.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 순위는 1순위가 “질병의

중증도”,그 다음으로는 “위급성”,“후유장애 심각성”,“안전성․치료효과
성”,“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비용효과성”,“질병환자수”순으로 나타났
으며 “대체가능성”은 가장 낮은 순위인 8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별로 도출된 중요도 가중치에 해당 비급여항목별 우

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충족도를 곱한 값의 합에 의거 선정된 보험급여확
대 항목으로는 1순위가 “안면화상수술(반흔구축성형술개념)”,2순위는 “선



천성대사이상검사”였으며,“소이․무이증의 외이재건술”과 “소아예방접종”
은 3순위를,“호스피스”와 “노인틀니”가 5순위를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으
로는 “언어치료”,“등록 장애인에게 급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보장구”,“산
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사”,“치과광중합복합레진”,“치과보철”,“치
석제거”,“라식수술”,“외모개선목적의 악안면교정수술”,“외모개선목적의
교정치료”가 차지하였으며,“한방물리요법”과 “한방첩약”의 경우는 우선순
위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한 보험급여

확대 항목 중 질병 측면에서 접근한 초음파,PET,MRI에 있어서는,초음파
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악성종양(암)”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및 “뇌
질환”순이며,그 다음으로는 “간 및 담낭질환”,“신장질환”과 “말초동맥질
환”,“복부질환”,“유방질환”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PET의 경우에도 초
음파의 결과와 동일하게 중증질환 우선의 결과로 “심장질환”,“악성종양”,
“뇌질환”순으로 나타났으며.MRI의 경우에는 1위가 “심장질환”,2위가
“척추질환”,3위는 “양성종양”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있어서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

“후유장애 심각성”등의 선정기준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결과로 이에 대한
영향이 급여확대 우선항목 선정시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있어서 “안전성․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 “질병의 중증도”에 비하여는 아래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신의료기술 검토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
성”등이 보험급여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중질환이라고 하여 환자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보험급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하며,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
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등을 감안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우선
순위의 가중치 측면에서 “질병의 중증도”,“후유장애 심각성”이외 “안전
성․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등이 적절히 조합되거나 혹은 가중치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법도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본 연구는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우선항목 도출을

위하여 계층적 분석방법에 의한 방법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척도
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
한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고 평가된다.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등 양적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거듭
하여 왔으나 의료보장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은 낮은 편이며(김용
익,2000),2004년 실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조사에서는 급여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가 47.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미흡한 보장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
어 왔다(서남규 등,2004).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로 확대 발전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커다란
제도적 변화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2003년 당기흑
자를 이루면서 재정안정 기조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접어들게 되어(박종
연 등,2003)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침식되어 왔던 건강보
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에 바탕을 둔 건강보험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김진현,200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1.3%로 OECD평균(72.3%)

에도 못 미치고 있다.이에 대해,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등 사
회환경 변화와 중증․만성질환 등 의료수요 증가 및 질병 구조의 변화 등
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



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추진
하는 등 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자료,2005).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과제는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하

는 것으로 현재의 보건의료서비스 중 비급여부분의 보험급여 확대시에는
항상 제한된 재원이 문제가 되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김진현,
2004;KapiririL등,2004).
이는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각 나라마다 의료보장체계는 상이하지만 의

료보장 우선순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그러나,우선순
위 결정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 수정을 하는 등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으며,여러 접근방법 등을 시도하는 등 적정한 방안 모색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CalltorpJ등,1999;정형선,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확대 결정에 필요한 우선순위 선정기준

이나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 간에 또는 사
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그때그때의 재정상황,요구도 및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건별 접근방식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결
정되어 왔다(정형선,2004).
그러나,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여확대를 위한 국

내선행 연구(김용익,2000;박종연,2003;정형선,2004)는 급여확대 우선항
목 설정을 위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비급여 항목에 적용하여
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설문을 통하여 급여확대 항목을
선정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김용익,2000;박
종연,2003; 정형선,2004). 다만, 최숙자(2005)연구에서만 AHP(Analytic



HierachyProcess)라는 계층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급여확대 우선상병을 위
한 판단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고 이를 보장성강화를 위한 대상질병에
적용하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 중증질환을 도출하였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그간 의료보장 및 급여확대시의 우선순위에 대

한 선행연구,외국문헌 및 자료 등을 통하여 각 나라마다의 중요도가 높다
고 판단되는 급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하고,도출된 선정기준을 계층
분석방법(AHP)라는 결정방식에 의하여 각 우선순위 선정기준들의 중요도
가중치를 구하고,이를 비급여대상 항목에 적용하여 세부 급여확대 항목을
선정하여 정책적 제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등을 위한 보험급여 확대 우선항목 결정을 위하
여 AHP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일부 비급여서비스 항목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급여확대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와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보건의
료부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둘째,전문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AHP분석법에 의하여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한다.

셋째,각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국민적 급여전환 요구가 높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부 비급여항목에 적용하여 비급여항목별
우선순위 점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선정한다.



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확확확대대대 현현현황황황

의료보험제도 시행초기에는 ‘동일상병에 대해 180일까지’로 급여를 제

한하였으나 1985년 동일상병에서 ‘연간 180일’로 바뀐 후 급여일수의 제한
정도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1994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간 요양급여기간이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되었고 1996년 1월부터는 65
에 이상 노인,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증 상이자 및 폐결핵을 요양급여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급여기잔 제한이 없어졌다.일반인에 대한 급여일수
도 1995년 210일,1996년 240일,1997년 270일,1998년 300일,1999년 330일
로 매년 한달씩 늘어나다가 마침내 2001년부터는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
었다.하지만 2002년부터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의 건강보험재정악화로 연
간 급여일수를 다시 365일로 제한하게 되었다(정형선,2004).
한편,1983년에는 인구억제정책의 하나로 뷸임시술(정관 또는 난관결찰

술)이 보험급여로 적용되기도 하였으며,1987년에는 한방의료보험이 도입
되었고,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그 이후 보험급여항목도
꾸준히 확대되었는데,1996년 CT에 대한 급여를 시작으로 고가장비에 대
한 보험급여범위가 넓어졌고,2000년에는 산전진찰에 대하여도 보험급여적
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험급여범위가 일부 예방서비스에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가정간호,2002년에는 만성질환관리료가 포함되게 되었다.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02에는 62개의 항목이 한시
적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의 의미로 이에는 초음파영상,MRI,PET와 같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며,그 이외에도 ‘대체
가능하고 비용․효과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와 ‘대체가능하고 보편적
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2004년1월에는 한시적비급여항목 중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 등 10개항목이,3월에는 감마나이프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
었고(정형선,2004),나머지 51개 항목은 비급여대상항목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1월에는 CT에 이어 MRI가 암,뇌혈관계질환,간질,뇌염증성질환
등 일부 질환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비
급여대상으로 함에 따라,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처음으로 Positivesystem
방식이 적용되기도 하였다.이어서 올해 9월부터 MRI에 대한 일부 적응증
과 실시횟수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본인부담을 낮추
도록 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2004년 7월에는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

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관․난관복원술이 보험급여 범위로 포함되었으
며,그 해 12월에는 산전검사인 trippletest와 풍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와
서팩텐 등 미숙아 약제 보험급여가 확대되었으며 올해 1월에는 미숙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자연분만시 본인부담면제를 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또한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가 급여적용
되었으며,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고,두개강내신경자
극기,인공와우,미주신경자극기에 대하여도 올해 1월부터 보험급여를 확대
함으로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다(<표1>참조).



또한,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초음파,
PET항목에 대하여도 중증질환상병인 암질환과,개심술,뇌혈관질환과 관련
된 상병을 중심으로 급여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표 1.우리나라 급여확대 현황

시행시기 급급급여여여확확확대대대 내내내용용용

1977.7.1․․․500인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실시

1982.6.․․․성병을 보험급여로 인정

1983.10.1

․․․가임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궁내장치(IUD)의 보험
급여실시

․․․불임수술(정관 또는 난관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복막관류술 본인부담산정특례 적용
(외래 진료시에도 입원부담율(20%)적용)

1985.1.1․․․급여기간을 동일상병 180일에서 연간 180일로 변경

1985.3.1․․․야간(02-08)에 6시간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 1일의 병원관리료 산정

1987.2.1․․․한방의료보험 도입

1988.2.15

․․․응급.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의료전달체계 예외 인정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이 3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요양
급여기간 18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금액에 달할때까지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내복 및 외용약을 1일 3일분까지 투여토록 하던 것을 외용약에 대하여는
1일 5일분으로 연장

1989.7.1.

․․․전국민의료보험실시
․․․요양급여기간 산정방법의 구체화 및 완화
-외래진료일수,입원진료일수,투약일수를 포함하되 진료일수와 투약
일수 중복시 1일로 산정하고,동일기간내 양·한방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기간에 각각 합산 산정토록 규정

․․․만성알콜중독증 치료

1989.10.1․․․약국의료보험 도입

1991.7.1.

․․․혈우병 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감 산정특례(입원부담율)
․․․요양급여기간 연장 가능 보험자부담 급여비 상한액 상향 조정
(30만원→45만원)

․․․분만비 지급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50,400원→54,000원
-두번째 자녀 :46,400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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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5.1.
․․․장기공여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검사는 급여
․․․분만비 지급 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54,000원→57,000원
-두번째 자녀 :50,000원→53,000원

1992.10.1․․․골수이식 보험급여

1993.3.1

․․․백내장수술시 인공수정체의 보험급여
․․․년간 180일 요양급여기간 초과자의 보험자부담 비용상한액 조정
(45만원→55만원)

․․․분만비 지급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57,000원→59,800원
-두번째 자녀 :53,000원→55,600원

1994.8.1

․․․보험자부담 연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조정
-65세 미만 :65만원
-65세 이상 :80만원
-등록장애인 피보험자는 150만원

․․․분만비 지급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59,800원 → 62,000원
-두번째 자녀 :55,600원 → 58,000원

1995.4.1

․․․분만비 지급 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62,000원 → 66,000원
-두번째 자녀 :58,000원 → 61,000원

․․․보험자가 법정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험자부담 연간 요양
급여비용의 상한액 기준 조정,법정 요양급여기간을 210일로 확대
-65세 미만 :65만원 → 90만원
-65세 이상 :80만원 → 90만원
-등록장애인 :150만원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160만원

1996.1.1.

․․․CT(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 확대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연간급여,법정 요양급여기간을 240일로 확대
그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분만비 지급 기준액 조정
-첫번째 자녀 :66,000원 → 70,000원
-두번째 자녀 :61,000원 → 65,000원

1996.8.1․․․3자녀 이상 분만 급여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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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급여대상 연령40세-50세,급성골수성백혈병재
발시는 성인까지 확대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1997.9.1

․․․분만비 지급액 상향조정
-첫번째 자녀 :70,000원 → 76,400원
-두번째 자녀 :65,000원 → 71,000원

․․․보험자가 법정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험자 부담 연간 요
양급여비용의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급여기간 270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급여 확대

1998.1.1․․․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 확대(연간 270일 → 300일)

1998.4.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보험급여 및 조혈모세포이식술을 골수세포
수집과 이식으로 분리

1999.1.1.․․․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 확대(연간 300일 → 330일)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1999.10.10․․․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품목 확대(의지,보조기,콘택트렌즈,의안)

1999.11.15․․․의약품관리료 신설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종합검증료 신설

2000.4.1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실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 :지팡이,목발,휠체어
(단,휠체어는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완화
-유형별 1회 지급→양쪽다리 절단되어 의지 장착하거나 또는 의수지를
여러개 장착하는 경우 각각 지급

2000.7.1

․․․산전진찰 요양급여 적용
(단,초음파검사 또는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등은 제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70세→65세)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적용범위 확대
-휠체어의 경우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
에서 보행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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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1․․․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 대상자 확대 신설-신경아세포종,유윙씨 육종,Germ CellTumor또는 윌름씨 종양

2001.1.1.․․․가정간호신설․․․복막투석효율검사 외 2항목 신설

2001.5.1․․․양막내양수주입술 외 4항목 신설

2001.7.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질환 확대 신설
-8세미만 소아암(백혈병,중추신경계암,악성임파선암 등)환자의 진료당일
-근육병환자의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받은 당일

․․․장기(간장,심장,췌장)이식 환자의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간이식시
간염예방치료제 포함)를 투여받은 당일

2001.11.1․․․기관지유발시험(아데노신 또는 capsacin사용)항목 신설

2002.1.1.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요양급여일수산정 제외질환 신설
-고혈압성 질환,당뇨병,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호흡기결핵,심장질환

2002.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질환 확대 신설
-터너증후근환자의 성장호르몬제 또는 기타호르몬제를 투여받은 당일
-다발성경화증 환자,재생불량성빈혈 환자,뮤코다당증 환자,부신백질
이영양증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2002.4.1․․․벤더도형검사외 8항목 신설

2002.6.10

․․․요양급여일수산정제외질환 제정
-고혈압성질환,당뇨병,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결핵,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으로 규정→기존질환에 대뇌
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상선장애,간질환(만성 바이러스
포함),만성신부전증 질환 신설

2002.8.1․․․전신피부전자선조사외 11항목 신설

2002.10.1․․․verylongchainfattyacid(VLCFA)항목 신설

2003.1.1.․․․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외 3항목 신설

2003.2.1․․․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신설
(백혈병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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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1․․․연성 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외 1항목 신설
2003.7.1.
2003.8.1.․․․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및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항목 신설

2004.1.1.
․․․한시적비급여 10개 항목 급여확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대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진료비를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추가

2004.3.1.․․․감마나이프수술 급여확대
․․․항암제 이레사정 급여확대

2004.7.1․․․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6월 300만원)
․․․정관,.난관복원술 급여 확대

2004.8.9
․․․항암제 투여기간 확대(6차→9차)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환자주사제(암비솜주,반코마이신주)급여확대
․․․만성간염환자 약제 투여기간 확대(제픽스 1년→2년)

2004.10.1․․․맙테라주:CD20양성의 미만형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도 급여확대․․․위암에 Weekly요법 추가 인정(탁솔주)

2004.12.1․․․미숙아 약제(서팩텐주),산전검사(풍진검사,트리플테스트)급여 확대

2005.1.1

․․․MRI급여확대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30~50% → 20%)
․․․미숙아 지원(본인부담 면제)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인도사이아닌그린 검사 급여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2005.1.15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급여확대
․․․인공와우 보험급여 급여확대
․․․미주신경자극기 급여 확대
․․․조혈모세포수집용 키트 급여 확대

2005.2.1․․․중추성사춘기 조발증 GnRH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

2005.4.22․․․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등)급여확대

2005.5.9․․․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급여기준 완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 → 180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및 정형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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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전액부담항목(100분의100)항목중일부항목(483개)의급여전환

2005.9.1․․․의약분업 예외환자 경감(장애인 등,30%)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인하(20%->10%)

2005.10.1․․․희귀난치성질환 약제 급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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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보험급여확대 및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비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보험급여확대 항목과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건강보험 재정설계 연구』(김용익,2000),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연구』(박종연,2003),『국
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정형선,2004),
『AHP기법을 활용한 급여확대 우선상병 순위결정』(최숙자,2005)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주된 내용은 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과 급여확대 대상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계과정 및 결정체계를 가지지 않고 전문가 조사
와 일반국민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을 뿐이다.
건강보험재정설계연구(김용익,2000)에서는 1977년건강보험도입이후단

기간에 걸쳐 전국민 의료보험달성으로 파생되어온 의료보장의 현실에 대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보험급여범위가
너무작다”고응답을 한시점에서,의료보험및보험정책전문가 15인으로구성
된 패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확대의 우선순위에 관한 델파이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또한 전국 20대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실시하였다.연구대상은 1999년 당시의 건강보험 비급여항
목중 급여확대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20개서비스항목을선정하여급여의우
선순위 결정을위하여 실시하였으며,전문가 집단으로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
도록하고,일반인들에게는 그 중 7개 항목에 대하여만조사하였다.연구결과로



는 델파이1차조사결과로는 ①예방접종,②초음파,③가정간호,④회수가 제한
된재료및약제,⑤65세이상노인의치(틀니포함),⑥MRI,⑦건강상담,⑧불소도
포,⑨치아홈메우기 순이었으며,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는
①MRI,②초음파,③예방접종,④병실차액,⑤한방첩약순이었다.
한편,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인식도조사(박종연,2003)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또는 자기기입식 방법의 설문조사와,국민
건강보험공단직원과 보건의료부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방식으
로 조사하였으며,당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16개비급여항목에 대
하여 급여 확대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다.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확
대요구를 조사한 결과 MRI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58.4%를 보였고,치과보
철이 10.0%,초음파검사가 7.5%,노인의치가 6.7%,치아홈메우기가 4.3%,
선택진료비와 에방접종이 각각 21.0%,한방첩약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보험급여확대요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MRI가 가장 많은 응

답으로 21.4%를 보였고,초음파검사가 17.3%,치과보철이 12.2%,예방접종
이 11.2%,노인의치가 10.2%,건강상담과 호스피스가 각각 4.6%,치아홈메
우기가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공단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MRI,초음파검사,예방접종,병실식대,치아홈메우기 둥의 순으로 나타났
다.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상위순위인 MRI,치과보
철,초음파검사,노인의치,치아홈메우기 등은 전문가와 일반국민에 있어서
약간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일반국민에서 치아홈메우기와 전문가에서 예
방접종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였다.하위순위에서도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한방물리치료,병실차액료,한약제재,방문간호,병실식대,불소도
포 등으로 나타났고,전문가의 경우에도 한약제재,한방물리치료,불소도포,



방문간호,병실식대,병실차액료 등으로 나타나 거의 상위순위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정형선,

2004)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의 우선 순위 이외 기본 급여 구성을 위한
선정기준의우선순위에대하여도 연구가별도진행된점이앞선선행연구와다
른 점이다.그러나,급여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 조사 후 이를 급여확
대항목에 연계하지 않고,보험급여확대 항목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연구에서수행된의견조사는대상자와조사방법에따라보건의료분야전문
가를대상으로 한‘전문가델파이조사’와 보건의료분야 관련 종사자를대상으로
의견을 얻은 ‘의료관계자의견조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료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수행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비
급여항목의 조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시행
규칙)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에서 현재 급여되지 않고 있는 서비
스를10가지카테고리로분류하여10점척도로 질문하였으며,건강보험기본급
여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중요도)에 대하여는 아래표(<표2>)에서
보는바와같이질병특성과관련된임상적인기준으로는‘응급성이큰지’,‘질병
의 발생율 및 유병율이 높은 지’,‘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심각한지’를 질문
하였고,치료의 특성과 관련된 기준으로 ‘치료기술의 의학적 효과성이 큰 지’,
‘치료의안전성이높은지’,‘치료비용이 개인의가계에부담을주는정도,사회
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비용 대비 효과성’을 질문하였다.기타 고려기준으로
‘질병발생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지’,‘질병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
은 지’,‘대체치료방법이 없는 지’,‘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가 접근의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이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
하는 응급성이 큼’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질병의 중증도가 큼’과
‘치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큼‘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으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치료의 효율성 즉 비용효
과대비효과가 큼‘,'질병발생율 및 유병율이 높음’,‘치료의 안전성이 높음’,‘치
료의대체가능성이높지않음’순으로결과를보이고있다.급여확대항목에대
한결과중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서는 우선순위는 1위가‘부정맥을비롯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2위가 ‘예방접종’,3위가 ‘부정맥치료법’등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의료관계자 의견조사에서는 1위가 ‘한시적비급여대상 중 8개 항목’
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경우’,2위
가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4개 항목’으로,‘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
에어느정도부담이있는경우’,3위가 ‘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을주지않는
경우중심리적고통의질환’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05년 AHP기법을 활용한 급여확대 우선 상병 순위 결정(최숙자,

2005)연구에서는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이 아닌 급여확대 상병의 순위 결정
이라는 점과,급여확대 전문가 조사를 통한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
고,이를 우선 순위 기준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적
용하여 보험급여 확대 우선 상병의 순위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
구방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급여 확대 우선 상병인 증중질환군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6개의 급여확대 우선 순위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그 결과 급여확대 우선순위는 <표3>과 같
이 ‘본인부담의 크기’,‘낮은 수요탄력성’,‘치료효과성’,‘국민적수용성’과 그



리고 ‘해당상병의 환자수’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었으며,이를 환자1인당
총 본인부담 입원진료비 크기를 고려하여 선정된 42개 질병군에 적용함으
로써 ‘악성신생물’,‘순환기계 선천성기형’,‘주요심장질환’,‘신생아관련질
환’,‘뇌혈관질환’등의 상병 순으로 중증질환이 선정되었다.



표 2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보험급여 확대 관련 선행연구

주 :(치료특성):⑤치료의효율성⑥치료의 의학적 효과성⑧치료의 안전성
(기타) :⑨치료의 대체가능성⑩질병발생에대한개인책임⑪공중의관심⑫보험재정부담

⑬치료수단의지역적변이부

구분 2000.김용익 2003.박종연 2004.정형선 2005.공단

연구
설계

-델파이연구를
이용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일
반 의 견조 사 의
두개 부분으로
구성

-일반국민,공단
직원,보건의료
전문가등 3그룹
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델파이법을 이용한 전
문가 의견조사와 일반의견
조사의 두부분으로 구성

-환자본인부담진료비
크기 조사(공단 및 주
요병원자료참조)
-전문가조사에 의한
우선순위기준 설정

우선
순위
선정
기준
조사

-없음 -없음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13개)의 우선순위(중
요도)조사
-(질병특성)
①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

②질병의 중요도
③치료에 대한경제적부담
④질병으로인한 후유장애
⑦질병발생율 및 유병율
-(치료특성)주)
-(기타)주)
보험급여 확대 서비스 10개
카테코리별 우선순위 조사

-급여확대 우선상병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외국사례 참조해 6개
평가기준을 정하고
전문가 명목집단 조
사를 통해 각 기준별
가중치 결정(AHP기
법적용)
①본인부담의크기
②위급성
③치료효과성
④국민적수용성
⑤비용효과성
⑥해당질환의환자수

항목별
우선
순위

급여
확대
항목

-20개 비급여 서
비스에 대한 급
여확대 우선순위
(전문가집단에만
우선순위정하도록
하고 일반인에
게는 7개항목만
조사)

-보험급여확대
16개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보험급여 확대 11개 새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델파이조사에서만 실시)

-환자본인부담(진료비
크기)에 의해 결정된
42개질병에 대하여 6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급여확대 우선 상병
선정

비고
-급여확대항목만 -급여확대항목만 -급여우선순위설정(항목)

및 급여확대항목
-급여우선순위설정(상병)
및 급여확대질병



표 3.델파이조사에 따른 급여확대 기준 및 가중치 결과

순순순위위위 기기기준준준 가가가중중중치치치
111 본인부담의 크기 26,6
222 위급성 19.8
333 치료효과성 16.1
444 국민적 수용성 15.9
555 비용효과성 15.2
666 해당질환의 환자수 6.3

계계계 100.0

자료 :최숙자등,AHP기법을 활용한 급여확대 우선 상병 순위결정,2005



333...외외외국국국의의의 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가가가...각각각국국국의의의 의의의료료료보보보장장장제제제도도도 개개개요요요 및및및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체체체계계계 구구구축축축
각 나라마다 한정된 자원내에서 의료기술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으

로 요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을 위한 우선순위체계구축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우선순위 설정 및 기본급여설정은 필수적인 측면으로 대두되
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르게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기본급여에 관한 논의

가 시작되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책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고,경제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의료비의 증가,특히
공공재정 의료비의 급증에 따라 자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급여서비스의 성격과 법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도화된 틀이 요
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재정에 대한 압박,비용절약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본급여서비스를 정하고 더 나아가 그 규정을 강화하려는 경
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정형선,2004).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보건의료서비스가 기본급여로 설정되어야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Prioritysetting에 대한 문제는 의료보장체계에서 가
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Prioritysetting은 모든 사람에게 동둥하
고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또한 효과면에서도
최대화하려는 분배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일부에서는 타당성과 윤리
적인 문제까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과정은 일시에 결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



완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현재 외국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우선 순위로는 아래표(<표4>)에서 같이 의료적 우선순위와 비
의료적우선순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의료적 우선순위로는 질병의 심
각성,치료의 효과성,치료의 비용효과성,치료의 응급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Kapiriri등,2004).
또한 기본급여 선정에 있어서의 각국의 특성에서도 아래표(<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
나,주로 질병의 심각성,치료의 효과성,치료의 비용효과성,안전성․유효
성,윤리성,질병의 중증도 등으로 서로 공통되는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외국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선 순위
(someofthecriteriathatmostwidelyuseddebatedforprioritysettingofhealthservices)

source:KapiririLetal.BulletinoftheWorldHealthOrganization2004:82(3)

Medicalcriteria Non-medicalcriteria

․Cost-effectivenessofintervention
․Expectedoutcomeoftreatment
․costsoftreatment
․Effectivenessoftreatment
․Severityofthecondition
․Qualityofevidenceoneffectiveness
․Urgencyofneedforcare

․Age,Gender,Race,Religion
․Socialstatus
․Responsibilities
․Mental(orlearning)capabilities
․Physicalcapability
․Areaofresidence
․Timeonwatinglist
․Politicalviews,Community'sview
․No.peoplebenefitingfrom tx.
․Genetic background and sexual
orientation

․1sttimeor2ndtimetransplants
․Liklyworkstatusaftertransplants
․Patient'slifestyleresponsibleforcause
ofdiease



각국의 의료보장 급여서비스는 크게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위
비스마르크형 의료체계하의 국가와 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위 베버리지
형 의료체계하의 국가를 구분하는데 비스마르크형은 프랑스,독일,네덜란
드,일본 등으로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급여항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베버리지형(조세방식)은 영국,호주,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핀
란드 등으로 필요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위한 기준
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구체적인 급여항목에 대한 기
술을 하지 않고 있다.또한,국가별 의료보장체계에 따라 기본급여서비스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는데 미국은 다보험자 경쟁방식하에 메디케이드나 메
디케어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급여서비스 보장방식이 없으며 영국,뉴질랜드,
캐나다는 단일지불체계로 기본급여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으며,프랑스,독
일,네덜란드.일본은 사회보험방식의 다지불자제도로 기본급여서비스를 보
장하고 있다.
기본서비스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급여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개괄적으

로 정하는 방식,기준(criteria)을 설정하는 방식,가이드라인이나 기술평가
방식,경제성 공식 또는 모델 방식,프로그램예산 및 한계분석법 점근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개괄적규정방식으로는 뉴질랜드,기준설정방식으로
는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이 있다.이중 기준설정방식은 핵심
서비스를 정하는 기준(criteria)을 분명히 해놓는 것으로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정형선,2004).



표 5.주요국가별 우선 순위 결정 기준

구분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기준 

노르웨이

(1997)

-질병의 심각성

-치료의 효과성

-치료의 비용효과성

스웨덴

(1995)

-인간의 존엄성, 니드 또는 사회적 연대성, 효울성 등을 우선순위 설정의 윤리

적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정치.행정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5개

접우의 가인드라인으로 만듬

Ⅰ.생명.위협적 급성질환 및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 장애나 조기사망의 원인이 

될 질병의 치료, 심각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말기환자의 동통완화치료, 자

율성이 제한된 사람에 대한 care 

Ⅱ.편익성이 보고된 바 있는 예방, 개인적인 예방 및 재활서비스로 care,의 일부

분을 구성하지 않는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Ⅲ.덜 심각한 급성 및 만성질환 치료

Ⅳ.경계선 상의 환례(Boderline cases)

Ⅴ.질병 또는 손상이외의 이유로 인한 care

캐나다

-의료의 질(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환자의 수용성과 안전성)

-윤리성(공정성, 연령, 생활양식, 인지된 환자 vs 통계적환자, 모용성)

-경제성(비용효과분석)

영국

(1995)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임상적 필요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형평성

-임상적 효과성과 재원(조세)의 적정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효울성

-환자 개인의 need를 만족시킴. 환자의 needs 변화와 의학지식의 발달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

네덜란드

(1992)

-지역사회적 관점에서의 필수성

-효과성

-효율성

-질병에 대한 개인의 책임정도

미국 

오레곤

메디케이드

(1991)

-대중의 가치와  의학적 효과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17개 서비스 

카테코리를 만들었으며, 17개범주는 필수서비스군(9개), 중요서비스군(4개), 

특정인에게는 가치가 있는 서비스군(4개)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음. 17개범

주구분 기준으로 사용된 것은 

-사망을 예방하고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정도

-산과의료

-완전한 회볷을 기대하지 목하나 사망을 예방하는 정도

-동통의 경감 등 환자의 관점에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갊의 질)  

자료:정형선,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주소 및 급여확대방안,국민건강보험포럼,2004



나나나...각각각 나나나라라라별별별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비비비교교교
1)미국 오레곤
미국 OHP역사는 1987년 골수이식이 거부된 백혈병 소년의 죽음이 계

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오레곤주는 메디케이드관리의료제도로 의
료에 조직적인 공급제한을 가한 플랜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주이기도
하다.OHP는 첫째 의료효과,둘째,의료비,셋째,환자에의 적합성 3가지를
기준으로 진료과정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관리의료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급
여하고 있는데 이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한
함으로서 의료서비스를 효과성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분류하고,의료서비스
의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헤서는 메디케이드에서 급여하지 않음으로 해
서 남은 재원으로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많은 저소득층에 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함 플랜이다.
OHP우선순위 목록작성은 5명의 1차진료의사,건강보건간호사,사회사

업가,4명의 일반대중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서비스위원회(HCS)설립으로 메
디케이드에서 급여제외된 인구의 보험급여확대와 우선순위 설정 지침 제공
및 ‘우선적 보건서비스’의 목록을 개발하였으며,우선순위로는 임상효과
(medicaleffectiveness)와 대중의 가치(public value)를 고려하고 있다
(SrinivasanM,2001).
OHP급여우선순위 목록의 우선순위 설정절차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승

인한 1993년 4월19일 방법론을 따랐으며 이는 현재의 목록에도 연계되며
두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1단계는 객관적방식인 초기의 우선순위
결정방식으로 1순위는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
른 생존가능성이고,2순위는 앞으로의 치료비용이 얼마나 적게 드는지에



따른 치료비용,3순위는 진단명에 대한 알파벳순서이며,2단계는 주관적방
식으로 위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지역사
회가 요구하는 주관적기준에 따라 항목을 이동시키는 것이다.또한,우선순
위 목록의 수정은 격년제로 검토되고 있으며,1993년 위원회는 임상진료지
침개발 및 중증도 분류,효과적예방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다 (정형선 등,
2004).

표6.Oregon'sprioritycategories

순위 Oregon'sprioritycategories
111 Acutefataㅣ,treatmentpreventsdeathandallowsfullrecovery
222 Maternitycare,includingmostnewborndisorders
333 Acutefatal,treatmentpreventsdeathbutandallowsfullrec
444 Preventivecareforchildren
555 Chronicfetal,treatmentimproveslifespanandqualityoflife
666 Reproductiveservices,excludesmaternityandinfertilityservices
777 Comfortcare
888 Preventivedentalcare,adultsandchildren
999 Proveneffectivepreventivecareforhealth
111000 Acuteneonatal,treatmentcausesreturntoprevioushealth
111111 Chronicneonatal,one-timetreatmentimprovesqualityoflife
111222 Acuteneonatal,treatmentwithoutreturntoprevioushealth
111333 Chronicneonatal,repetitivetreatmentimprovesqualityoflife
111444 Acuteneonatal,treatmentspeedsrecovery
111555 Infertilityservices
111666 Lessneffectivepreventivecareforadults
111777 Fetalor neonatal,treatmentcauses minimalor no improvementinqualityoflife

자료 :Srinivasan M,TheOregon Health Plan;Predictorsoffice-based
diabeticqualityofcare,DiabeticCare2001



2)영국
영국의 의료체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구매력이 아닌 필요도에 의

해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전국민의료체계(NHS:NationalHealthSystem)로 세부적인 급여
서비스내역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영국의 국가수준의 우선순위 설정은 비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

데 백혈병을 앓고 있던 소녀의 2차 골수이식을 보험급여하지 않은 보건당
국의 결정과 기준이 대중의 관심으로 불러 일으키게 됨에 따라 NHS라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1994년～1995년의 모든 의회 정당
의 위원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NHS의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
는데 핵심서비스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정책결정자
들은 자원의 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되었으며,이는 효과를
평가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NICE)에 대한 투자와 의사들이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임상지침 개발에도 해당되고 있다
1993년 NHS“PrioritySettingforHealthGain"에서는 6개지역 보건당

국의 우선순위 급여선정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비용효과성의 자료가
부족함을 언급하고 윤리적,경제적 정책 분석 등의 의견 반영 및 공급자의
역할을 언급하게 되었고,또한, “PrioritySettingintheNHA"논문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우선급여 선정의
책임을 가지며,치료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캬야 하며 효과적이며 결과가
좋으면 삶의 질 향상,비용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 보건당국은 “GovermentResponsetotheFirstoftheHealth

Committee"에서 NHS의 가치를 형평성(equity),효율성(efficiency),반응성



(responsiveness)으로 정의하게 되었는데,형평성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임상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
고,효율성은 임상적효과성과 세금의 적정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와
돌봄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반응성은 개개환자의 needs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needs가 변하고 의학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서비스의 기본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보건
당국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비스와 치료를 결정하게 되며,의료
인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급여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1997년 NHS지침 “NHS Priorities and Planning Guidance

1988/99" 보고서에서 공공보건향상,공정성 증진,서비스의질 향상,협력
증진,응급의료,대기목록 등의 관리와 재정 안정확보 필요성에서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정형선,2004).
3)노르웨이
노르웨이도 영국과 동일하게 보편주의적,포괄적인 의료쳬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도에 따라 의료가 제공되어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서 보건의료서비스 대부분의 재원조달은 일반재정인 조세와 공공기관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노르웨이의 우선급여 설정에 대하여는 1985년 정부가
lonningcommittee에서 우선 급여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2회
(1997,1997)에 걸쳐 우선순위를 보완하였는데 위원회의 업무는 가이드라인
(nationalguidelines)이나 치료지침(treatmentprotocols)을 개발하는 것이다
(FattoreG,1999).
LonningⅠ report에서는 우선급여설정의 기본원칙을 공정성과 동등한

권리,치료의 의학적 사회적 영향에 두고,가이드라인으로 1)질병의 심각



성,2)접근의 형평성,3)대기시간,4)비용,5)질환에 대한 환자의 책임여부
등 5가지 기본원칙을 검토한 뒤,질병의 심각성을 우선급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질병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다시 1)위급성 등 즉
각적인 생명위협을 초래하는 필수적 서비스,2)치료보류로 위험해질 수는
있는 장기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필수적서비스,3)임상적효능이 증명
된 만성질환의 치료 4)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효능이 불분명한 치료,5)수
요는 있으나 유용성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국가적재정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5가지로 유형화 하여 이 중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뒤의
2기준은 앞의 3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LonningⅡ report에서는 1996년 추가된 가이드라인으로 1)질병

의 심각성(severityofdiease),2)치료의 효과성(effectoftheintervention),
3)치료의 비용효과성(cost-sffectivenessoftheintervention)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①기본서비스(국가 시스템으로 완전적용)와 ②보충․부가서비스(덜 심각한
상태이거나 치료결과가 조금 불분명한 서비스),③경계선상의 서비스 또는
저순위서비스로서 대부분 성형수술 등의 경우로 위의 우선순위 ①과②를
적용시킨 후의 남는 재원(resources)이 있다면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국가나 개인의 기금을 합하여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며,④우선순위에 해당
되지 않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서비스로서 이는 임상연구활동과 도
입에 대하여 평가중에 있는 치료요법 등이 해당된다.이 모든 것은 상설
국가 우선급여기구(NationalPriorityBoard)를 명시하여 급여분류의 서비
스영역과 전문분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다양한 형태의 재원구성 및 의료공급자 형태를 지니고 있는

다보험자 사회보험 형태로서 높은 수준의 보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있는 나라로,네델란드의 보건의료자원할당(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의 우선순위는 Dunningreport(1991)에 기초를 두고 있게 되는데
Dunningreport는 서비스 선택보다는 특정한 보건의료기술의 치료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health care)서비스를 늘리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정부가 제공해야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 보건의료(healthcare)에서 필
요적인 의료 (neceassarycare)를 찾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DunningCommittee”의 보고서(1992)에서는 ‘단일의 분

명한 대안’보다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개혁이 이루어진
사회보험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Fattore
G,1999).



그림1.The'LonningⅡ"Commision:princoplecomponentsofprioritysetting
권고사항으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치료의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프로

토콜이용,대기리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기준 개발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어떤 서비스가 기본급여 패키지에 포함될 것
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레곤처럼 급여해야할
특정서비스를 목록화하지는 않았으며,특정 서비스가 어떻게 급여에서 제
외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원회의 기본틀을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본서비스에 대한 원칙 (Basic principles of Dunning

approach)으로는 1.인구의 일부만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보장과,2.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
는 정책결정과정과,3.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
적인 가치와 의료전문가적 입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
며,또한,사회적보험의 기본적인 우선평가기준으로는 1)지역사회견해에서
필수적인 치료인지,2)효과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3)효율적인지,4)개
인에게 책임이 있는 지 등 4가지 기준(Dunning'sfunnel)을 적용하고 있다.



5)스웨덴
스웨덴은 필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거의 모든

서비스가 국가보건서비스에 의해 급여되고 있는 나라로서,1992년 Swedish
ParliamentaryPrioritiesCommission가 설립되어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우선
순위 설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그 위원회는 정치인(7명의
국회의원)과 전문가(임상의학,보건 경제학,보건 서비스 관리감독,법,윤
리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인 9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NoEasyChoice"보고서에서 우선급여 설정의 3가지 기본(윤리)

원칙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인간의 존
엄성(Humandignity),자원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할당토록 하는 의
료의 요구와 사회적 연대성(Needandsolidarity),다른 활동 분야들과 다
른 대책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건강증진과 삶의 질의 증진의 척도가 되는
비용과 효과사이의 합리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는 효율성(cost-effectiveness)
을 제시하고 있다(정형선,2004).
아래표(<표7,표8>)에서와 같이 치료의 비용 효과성(cost-efficiency)원칙

에 따라 여러 다른 질병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경우 비용효과에 근거
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가지게 되었으며,이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위원회는 정치 및 행정적으로 우선순위 카테고리 5가지를 분류하고.(측정
가능성을 강조)
1.생명 위협적인 급성질환,방치해두었을 때 영원한 장애나 조기 사망을
초래할 질병,심각한 만성질환,말기환자의 통증 등의 치료나 간호,
2.비용효과적인 건강검진의 예방 서비스,보건 의료법에 명시된 재활,교육 서비스
3.덜 심각한 급성 만성질환치료.



4.경계가 불명확한 질환의 의료서비스,
5.질병이나 상해이외의 다른 것의 간호
또한,임상적우선순위로 5가지를 분류하고 있다.
1A.생명위협적 급성질환 및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 장애,조기사망원인
의 질병치료,
1B.심각한 만성질환,말기환자의 통증,자율성감소를 동반 등의 질병치료
2.개인적 예방서비스,보건의료법에 규정된 재활서비스
3.심각하지 않은 급성 만성질환치료.
4.질환이외의 의료서비스,경계가 불명확한 질환의 의료서비스
5.자기관리 가능한 경미한 장애로 구분됨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질환의
간호 등을 의미하고 있다(FattoreG,1999).

표 7.Swedishpolitical/administrativepriortization

자료 :HealthPolish,1999

Priority
group Contentofcare

Ⅰ

․․․Careoflife-threateningacutediease
․․․Care ofdieases which,ifleftuntreated.willlead to permanant
disabilityorprematuredeath
․․․Treatmentofseverechronicdiease
․․․Palliativeterminalcare

Ⅱ
․․․Preventionhavingadocumentedbenefit
․․․Habilitition/rehabilitation as defined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Act
Ⅲ Careoflesssevereacuteandchronicdieases
Ⅳ Boarderlinecases
Ⅴ Careforreasonsotherthandieaseorinjury



표 8.Swedishprioritygroupsinclinicalactivity

자료 :HealthPolish,1999
6)스페인
스페인 역시 보편주의적,포괄적서비스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스페인의 GeneralHealthLaw에서는 정책적결정권을 지역
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며,지역사회에서의 RegionalHealthplan은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tool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HealthPriority의 기준은 ①질병의 중증도와 대상범위,

②질병치료의 효과성 여부,③치료방법의 효율적 제공 여부이나,이를 추진
해나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벽은 위 우선 순위 기준을 실행할만한 지
역사회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실행에 따른 정책평가가 없고 또
한 priority자원의 적절한 분배에 대한 연계 문제를 숙제로 가지고 있다.
의료보장패키지(Guaranteed healthpackage)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Priority
group Contentofcare

ⅠA
․․․Careoflife-threateningacutediease
․․․Care ofdieases which,ifleftuntreated.willlead to permanant
disabilityorprematuredeath

ⅠB
․․․Treatmentofseverechronicdiease
․․․Palliativeterminalcare
․․․Careofpeoplewithreducedautonomy

Ⅱ
․․․Preventionhavingadocumentedbenefit
․․․Habilitition/rehabilitation as defined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Act

Ⅲ Careoflesssevereacuteandchronicdieases
Ⅳ Boarderlinecases
Ⅴ Careforreasonsotherthandieaseorinjury



는 데 있어서 1)기본 치료 패키지(Basicpackageofcare)2)약품등재리스
트(Negativelistsofpharmaceuticalbenefits),3)대기 명부(watinglist)등
3가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며,HealthCareBasicPackage를 확립하
는 데 있어서 어떤 서비스에 재정재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안전성,효율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며,임상적 효과성(clinicaleffectiveness),평균여명에 대한
증명된 효과와,비용-효과성에 대하여는 고려하고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
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부담을 하는 경우에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FattoreG,1999).
7)캐나다
의사협회(CMS)에서 ‘공적재원으로 조달되는 핵심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틀을 구축하고 ,우선급여의 3가지요소로는 의료의 질(효과성,적
절성,효율성,환자의 수용성과 안정성)과 윤리성(공정성,연령,생활양식,
인지된 환자의 통계적환자,무용성)과 경제성(비용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1995년 Deber는 우선급여 설정을 위한 four-screen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효과성(effectiveness),2)적절성(appropriateness),3)정보 제공된 선
택(anformedchoice),4)공적 제공(publicprovision)이며,윤리위원회는 연
방정부,지방정부,지역위원회가 우선급여 결정 가이드라인의 가치와 원칙
을 정하고 대중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FattoreG,
1999;정형선,2004).
8)이탈리아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이탈리아 Nationalhealthservice는 1978년에 설

립되어 영국과 체계는 비슷하나 지방분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
르며,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Nationalhealthplan은 이탈리



아가 직면한 주요문제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는 좋은 입안의 예로
볼 수 있다.이 법에는 NHS가 cover해야 하는 단계로서 정부가 따라야하
는 7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1.인간의 존엄성(모든국민은 건강과 치
료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지난다), 2.건강보호(질병의 예방 측정기준),3.
필요성(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4.소외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연대감,
5.효능과 적절성(과학적으로 입증된 서비스와 치료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6.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7.주어진 동일한 결과에
있어서 자원이 고르게 배분(지역적,경제학적,행태변화를 넘어)되어 동등
하게 치료받을 권리 등이다.그러나,위의 7가지 원칙은 너무 포괄적인 개
념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정부의 전반적인 지침을 다시 정
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1.need-basedapproach를 중요시하고 2.치료에 대
한 효능과 적절성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3.해당 급여 리스트
에는 개인의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장단점)에 대한 언급은 배제함으로써 대
표성 있고 공정한 급여목록 갖고자 하는 것이다(FattoreG,1999).



표 9.주요 국가별 보건의료 급여 우선순위 체계 사례 비교

구구구분분분 미미미국국국 영영영국국국 스스스웨웨웨덴덴덴 네네네덜덜덜란란란드드드 캐캐캐나나나다다다 뉴뉴뉴질질질랜랜랜드드드 노노노르르르웨웨웨이이이

보건
의료
체계

-다보험자경쟁
방식(메디케어,
메디케이드,
managedcare)

NHS NHS NHI NHI NHS NHI

우선순위
도입배경

-1989년 medica
id급여확대

-1993년 지역보건
당국 수준에서 시
작하여 대증의 관
심

-1992년 의사결
정 방식도출 요
구(노르웨이영행
받음)

-1990년
명시적
순위요구

-가이드라
인 우선
순위 요
구

-1992년
가이드라인의ㅣ
우선순위요구
-자역보건당국
급여기준의
투명성제기됨

-1985년 정부
에의해형평
성점근을 위
해시작

주제기관
-보건서비스 위
원회(11명구성)
-4개분과

-1997년 우선순위
급여 설정작업그
룹구성(NHS,의학
회,의사학회,지역
본건당국)

-1992년 보건의
료우선순위위원
회

-1992년
국가보건위원

회

-연방,지
방정부,
지역위원
회 가이
드라인제
시

-핵심서비스위원
회(8명의 비상근
위원)

-상설국가 우
선급여기구
(급여분류서
비스,전문분
야 일관성유
지)

제도특징

-서비스급여범
위 조정(상환수
준, 적용대상
변경보다)

-지역중심에서 출
발
-국가주도로진행

-윤리원칙을 중
시

-불필요한
서비스
삭제에

우선순위작업
사용(delisting
,1980년이후)

-주별차이

-기존에방식은
유지하고예산설
정되면우선순위
의 가이드라인
마련

목록구성
방식

-질병/치료 그
릅의 우선순위
목록 마련(91년
작작성후730개
중549개급여)
-대중참여하여
목록작성

-기준설정방식
-가이드라인제시
(핵심서비스)

-1.생명위협적,
심각한만성질홤,
장기통증
2.비용효과검진
3.심각하지 않은
급성만성질환
4. 질환이외의
의료서비스,
5.경미한장애(1-3
급여)(4는재정고
려조건적으로5
년급여안됨)

-기준설정방
식

-기본급여
페티지
작성(급여제
외의틀제시)

-가이드라
인제시

-개력적
우선급여
서비스후에
가이드라인제시
(급여/급여되지
않은목록,
두가지조합
전국적요건,
지역적변이
반영,기타조합,
91년목록마련)

-기준설정방
식
-가이드라인
제시



표 9.계속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자료

구구구분분분 미미미국국국 영영영국국국 스스스웨웨웨덴덴덴 네네네덜덜덜란란란드드드 캐캐캐나나나다다다 뉴뉴뉴질질질랜랜랜드드드 노노노르르르웨웨웨이이이

우선순위
기준

-생존가능성 치
료비용등

-형평성
-효율성
-번응성 등 변화
를 거침(우선순위
기준의 변동가능
성을강조)

-인간존업성,
-니드와사회적연
대,-비용효율성

-지역사회관
점에서의필요
성
-효과,
-효율,
-개인책임

-의료의
질
(효과,효
율,안전성)
-윤리성
(공정성)
-경제성
(비용효
과)

-싦의질
-기본서비스
-지역중심서비스

-질병 심각성
(기존,보충,저
순위,정부급
여제외등)
-접근의형평
성,
-대기시간,
-비용
-환자책임
-치료효과 추
가

적용된
부분

-예산에 따른
급여수준설정

-급여적용
(보건당국과 지역
민의 요구 수용
및 임상적 적정한
치료)
-대기목록참조

-급여적용

-가이드라인,
protocol,대기
리스트기준개
발등

-급여적용 -대기수술의 우
선순위기준제시 -급여적용



표 10.주요국의 건강보험 급여내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주 :1)약제비에 따라 5-10EUR본인부담,참조가격제

2)약제에 따라 상환율 차등(35%,65%,100%)
3)참조가격제
4)기준금액이상은 전액본인부담.기준금액은 치과정기검진 횟수에 따라 다름

국국국가가가 독독독일일일 프프프랑랑랑스스스 네네네덜덜덜란란란드드드 대대대만만만 한한한국국국

질질질병병병에에에방방방 (((정정정기기기검검검진진진))) ○ ○ ○ ○ ○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건건건강강강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등등등))) ○ ○ na na ×

에에에방방방접접접종종종 na ○ ○ × ×
질질질병병병의의의조조조기기기발발발견견견 (((암암암건건건진진진))) ○ ○ na ○ ○
질질질병병병의의의치치치료료료 ○ ○ ○ ○ ○
재재재활활활서서서비비비스스스 ○ ○ ○ ○ ○
간간간병병병급급급여여여 ○ na ○ na ×
상상상병병병수수수당당당 ○ ○ ○ ○ ×
식식식대대대 ○ ○ na × ×
병병병실실실료료료(((차차차액액액))) ○(×) ○(×) ○(×) ○(×) ○(×)
약약약제제제 ○1) ○2) ○3) ○ ○
의의의치치치및및및보보보철철철비비비용용용 ○4) ○ ○ × ×

보보보장장장구구구(((보보보청청청기기기,,,의의의족족족,,,휠휠휠췌췌췌어어어))) ○
(안경제외) ○ ○ ○

(보청기제외)
○

(보청기제외)
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 ○ na ○ ○ ○
출출출산산산급급급여여여 ○ ○ ○ ma ○
산산산전전전급급급여여여 ○ na ○ ○ ○

CCCTTT,,,MMMRRRIII,,,EEESSSWWWLLL ○ ○ ○ ○ ○

초초초음음음파파파 ○ na ○ ○ ×



444...집집집단단단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론론론

가가가...집집집단단단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론론론 비비비교교교
사회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보다 집단의 힘을 빌림으로

써 보다 능률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관리
에 있어서 집단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창효,1999).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의사결정은 조직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
위원회,팀워크 등을 통해 과업해결을 도모하는 집단의 행위로서 이러한
집단적 방법의 도입은 집단적결정이 개인적결정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 입
각하고 있다.그러나 집단의사결정은 집단구성원간의 합의에 대한 압력으
로 인하여 집단사고(group think)로 대표되는 단점이 발생한다(임채연,
1995).대표적인 집단의사결정기법으로는 전통적인 상호작용 집단기법과
이의 집단 역학변수인 집단사고와 같은 단점을 줄이고 집단의사결정의 장
점을 살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브레인스토밍기법,명목집단법,
그리고 델파이법 등을 들 수 있다(이창효,2000).
1)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5-10명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최선

의 해결책울 찾아내는 방법이다.본래 광고 켐페인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방법은 요즈음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제시받은 참여자 개인이 위축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
다는 점이다.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설령,비실용적
대안이라도 타인의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
져야 한다.그리하여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에 대한 상호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아이디어의 교환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수정․개선할 수 있게
된다.
2)명목집단법(nominalgrouptechnique)
명목집답법은 다양한 조직에서 아이디어나 대안의 도출과 계획의 수립

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브레인스토밍에 토의 및 투표기법(voting
technique)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이 기법의 명칭 중에서 명목
이란,침묵,독립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연구자들은 이를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두로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따라서,개인의 집합으로서 집단은 실질적인 의미 즉,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집단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하나의 집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구성원 상호간의 영향을 최소
화하고 사회심리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모든 구성원에게 동등
한 참여기회의 부여와 우선순위의 투표과정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이 집단
의사결정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그 참뚯이 있다고 하겠다.이 기
법은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집단내에서의 합의를 확보해야만 할 때 활용된다.특히,민감한 문제나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유용한 기법이다.채택한 문제해결책에 대하여
집단문제의 우려사항을 밝히는 데도 자주 이용된다고 하겠다.명목집단법은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지만 집단내에서의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기법이다.이러한 점에서 집단이 일하는 효과는 얻으면서 개인
이 혼자서 작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특징 지울 수 있겠다(김정남,1995).

가)명목집단법의 운영절차
사회감정적인 측면과 과업 지향적인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운영절
차가 구조화되어 있어 리더의 행동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는 이 기법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운영된다(김정남,1995).
①구성원들은 침묵하며 독자적으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②이 같은 무언의 시간에 뒤이어 구성원 상호간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round-robin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도출된 모든 아
이디어는 기록되는데 이를 모든 아이디어가 기록될 때까지 일체 토의하지
않는다.
③기록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하여 장점과 타당성 등,기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토의를 한다.
④마지막 투표단계에서 구성원은 독자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의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평점을 하고,집단의 최고 종합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최적안으로 확정한다.

나)명목집단법의 장점
모든 구성원이 타구성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인식될 수 있다.
①본질적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즉,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의 해소와 소수의 지배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
②아이디어의 도출과 평가과정이 분리되어 있어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탐색



및 개발이 가능하다.
③과업지향성과 사회감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
아진다.
④의견불일치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하나의 아이디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배제된다.
⑥판단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표현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⑦의사결정에 대한 종결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다)명목집단법의 단점
명목집단법은 앞에 고찰한 바와 같이 브레인스토밍과 토의 및 투표기법에
관련된 요소들을 결합하여 만들었다.이와 관련된 약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②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정확히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④의사결정과정이 구조화되어 있어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도중에 문제를
바꾸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그러므로 한번에 하나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다.
⑤최종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3)델파이(Delphi)법
이 기법은 익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그

과정에는 집단내의 각 구성원에게 설문을 보내는 조정자가 개입한다.그는
참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전문가들은 응답을 보내고 그 논거를 제



시한다.조정자는 응답들을 모으고,참가자들에게 응답들의 통계적 요약과
논거를 정리하여 되돌려보낸다.이런 과정을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반복하
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 기법은 여타의 집단의사결정 기법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정남,1995).

가)익명성
델파이법의 운영도중에 설문 응답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알 수 없으며,구
성원간의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이것은 특정인의 아이디어를 구분
할 가능성을 제거시켜주며,응답자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응답자는 이 때문에 이미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자유로운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최종적으로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평가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피드백에 의한 반복적 과정
집단의 상호작용은 설문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델파이법의 실시 책임을
맡은 조정자는 응답내용이 적힌 설문지에서 문제에 필요한 정보만을 분
석․정리하여 다시 피드백 시켜준다.응답자로 하여금 집단의 집합된 아이
디어를 인식시킴으로써 빗나간 아이디어 제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집단의 대다수 아이디어라 할지라고 응답자의 표현에 의한
설득력보다는 아이디어가 나타난 빈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피드백 형
식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집단의 결의 자체를 위해 만장일치시키거
나 토론에서 이기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고 본래의 목적인 문제에 대한 집
단의 최적안 합의에 충실할 수 있다.

다)구성원 응답의 통계적 처리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그 집단내의
의견의 차이정도를 나타내주지는 못한다.집단내의 특정 응답자의 아이디
어 제시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배나 가중치가 높아지게 된다.
델파이법에서는 그러한 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통계적 분석에 의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델파이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이상문,1999).
①1단계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이 선정된다.이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
한 실무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집단규모는 그 특성이 동질적일 때
는 10명에서 15명이면 충분하다.집단특성이 독립변수일 때는 수백명에 이
르기까지 이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한편,의사소통 중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전문가들간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2단계 :전문가 그롭의 각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설문지를 보낸
다.설문지는 응답자가 정확히 문제를 인식 및 규명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③3단계 :각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통계적으로 표현
한다.통계량은 전문가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④4단계 :새로운 견해가 포함된 보고서를 각 전문가에게 주어 그들이 이
전에 제시한 견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지 알아본다.
⑤5단계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앞의 4
단계가 되풀이된다.전문가들이 하나의 의견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값으로부터 먼 의견을 무시하고 새로운 평균값을 구한다.
한편,델파이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시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①운영속도가 느리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따라서 그 기간 중에 전문가 집
단의 일관성이 변할 수 있다.그러므로 결과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②전문가들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할 때보다 응답에 의
미가 적을 수 있다.

③델파이법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④잘못 설계된 설문지는 모호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전자식 브레인스토밍(electronicbrainstorming)
Ideageneration이라고도 하는 이 기법은 익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특정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그
들 개인의 컴퓨터에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응답을 입력하면 그것은 네트워크
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에게 보내어지고 또 다시 네트웍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로부터의 응답은 일정 시간 후에 정리가 되며 개인적인 생각들

은 시스템적인 지원 분석에 이용되고,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 상호작용인
이루어짐으로써 창조적 사고를 유발하도록 하여 실행가능한 대안들을 일반
화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의견 취합을 위한 기법으로는 문제 또는 필요의 규명,문제

의 해결,정보의 수집 및 제공,결론의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컨퍼런스
(conference)가 있다.컨퍼런스자란 용어는 넓은 의미지만 대체로 공식적인
합의,토록,의견교환 등을 의미한다.그리고 SPAN(successiveproportional
additivenumeration)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판단을 모아 집단
의 의사결정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치적 서열화기법이다(김성희 등,1994;
이창효,2000).



5)다기준분석 (MCDM :Multi-CriteriaDecisionMaking)
복잡한 경영의사결정문제 또는 공공의사결정문제에 있어 의사결정자는 종
종 상충하는 다평가기준(multicriteria)에 입각한 대체안 선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사결정자는 이윤극대화,시장확대 및 재고감소,안정고용
수준유지 등의 다평가기준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한편 공공의사결정자는 석유파동시 GNP증대,고용확대,국제수지
개선 등의 다평가기준을 동시에 추구하는 산업부분계획 및 에너지공급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외 같은 다목적 의사결정문제는 종래의
단일목적 계획모형만으로는 그 해결이 힘들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으로 다목적계획목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따라서,최
근 들어 위와 같은 다기준 내지 다목적을 지닌 복잡한 의사결정문제의 최
적화과정으로서 다목적계획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미
OR분야에서는 1950년대부터 백터형 다목적함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경제학분야에 있어서도 1951년 Koopmans(1951)이 유효성벡터의 개념에
대하여 다룬적이 있다.그러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로부터 상당
한 시일이 경과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시스템분석,
OR등 제반분야의 가장 각광받는 연구테마로 취급되고 있다.(이창효,2000).



나나나...다다다기기기준준준분분분석석석의의의 종종종류류류
1)다기준분석의 개요
다기준분석(MCDM :Multi-CriteriaDecisionMaking)은 “여러개의 기준

또는 목적을 지닌 복잡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현,
2001).
MCDM의 문제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1940년대에 개발되어진 선행계획법(linear
programing)을 기초로 하여 1960년부터 A.Charnes와 W.W.Cooper에 의
하여 선행목표계획법((lineargoalprograming)이 개발되었고,다수의 목적
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Steuer,M.Zeleny등이 다목적 선
형계획법(multipleobjectivelinearprograming)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관리(OR:OperationResearch)의 영역 등에서 논의되기 사작하였다
(곽노균 등,1999).또한 VonNeumann-Morgenstern에 의해서 제시된 효용
함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갖는 효용함수 들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을 수행하는 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method)이
Keeneyyyy＆Raiffa에 의해서 1976년에 제안되면서 이론적인 발전능 거듭
하게 되었다(이창효,1999).이러한 이론들의 개발과 발전과정을 통해서 다
기준분석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이창효,2000).
2)다기준분석의 종류
다기준 분석의 유형을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은 다목적
의사결정법(MODM :MutipleObjectiveDecisionMaking)인데 MODM은
제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한개의 대안집합에서 고려중인 목적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며 MODM은 사전적으로는
대안들의 집합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목적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대안들을 탐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의사결정의
목표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일정 수준 달성하
면서 의사결정자를 가장 만족시키는 공공투자사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MODM의 방법 들로서는 유효해를 찾는 방법에 따라 가중치부여
법,ε-제약법,다목적선형계획법 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속성의사결정법(MADM:Mu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인데 MADM은 유한개의 대안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대안이나 그
와 선호도가 같은 몇 개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MODM과
MADM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가 이미 정해진 유한개의 대안
들 중에서 선호의 순위를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즉,
전자의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무한개의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탐색하는 기법이라고 하면,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진 유한
의 몇 개 대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MADM기법의 유형으로는 아래표(<표11>)에서와 같이 목표달성법
(GAM:GoalAchivementMethod),다속성효용함수법(MAUT:Multi-Attribute
UtilityTheory),평점모형(Scoringmethod),outrankingmethod등이 있다.
MADM기법은 대안들을 무한개로 가정하고 이 무한개의 대안집합 가운데
주어진 목표들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반면에 일
반적인 공공투자 의사결정에서는 대안들의 수가 유한 개의 대안 들 중에
서 우선순위나 선호를 잘 반영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MODM기법과 같은 다기준분석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다기준분석과 AHP기법과의 차이
MCDM기법 중 유한 개의 대안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MADM기법의

유형들을 살펴보면,MCDM자체가 다수의 기준들이 존재하는 복잡한 의사
결정 상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이 반드시 우월하다거나 열등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AHP와의 차이점을 본다면,객관성의 환보
나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의사결정과정이 객관적
이어야 하나 다른 방법인 MAUT기법이나 Outrankingmethod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복잡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전문가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진간 편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AHP기법은
비일관성지수 등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AHP
기법은 정량적자료와 정성적 자료들을 비율척도의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기
자료의 2차 가공의 과정을 통헤서 객관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유용하다.또
한 적용과정면에서도 다기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설문
이 요구되거나 수학적 연산과정이 복합한 경우에는 짧은 기관내에 수행되
어져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
며,데이터확보의 면에서도 의사결정과정은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의사결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개선된 형태
의 의사결정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GAM(묵표달성평가법)이나 Outranking
method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결과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
는 비교가능한 적도로 측정되지 못하는데 비하여 AHP는 최종적으로 얻어
진 결과가 비율척도일 뿐 아니라 0과1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되기 때문
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의 동질성을 확보 할 수 있다.또



한,정책적 계층적구조의 반영여부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다른 다기준방
법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기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비하여
AHP기법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여러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층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구분함으로써
쳬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각 다기준분석 방법들의 장단점과
AHP기법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표11>과 같다.



표11.다속성의사결정(MADM:MutipleAttributeDecisionMaking)기법의 비교

개 요 장 점 단 점

목표달성
평가법
(GAM)

평가항목별 목표의
충족도를 계층별로 평가
하고,이를 종합하여
대안을 평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

․대안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평가항목간․잠단간 가중
치 부여 방법이 주관적

․통합과정상의 척도
불일치

다속성
효용함수법
(MAUT)

반복질문을 퉁하여
도출한 의사결정자의
효용함수에 근거하여
대안을 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의 계량화

․효용함수 도출이 복잡(평
가항목이 많아질 경우
더욱 복잡)

․응담의 일관성검증이
어려움

평점모형
(Scoring
Method)

평가항목별 순위를 부여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가중치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대안을
평가

․간단

․가중치 부여 방법이
정립되지 않음

․순위부여의 일관성검증이
어려움

․점수부여 방식이 주관적

Outranking
Method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안간 평가
항목별 순위를 결정한 후
평가항목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안을 제거해 나가
대안의 우선순위 판정

․정성적 요인 계량화
․척도의 통일

․계층구조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 부족

AHP
평가항목별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쌍대비교를
통하여 대안을 평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적용편리)

․계층적 평가구조
․가중치 산정방법의
이론적 기초

․짐단의사결정방법
제공

․2차가공자료의제공

자료:박현.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KDI,2001



다다다...AAAHHHPPP기기기법법법 개개개요요요
1)AHP의 특징과 적용분야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

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
(decisionsupportsystem)의 하나로서 정성적(qualitative)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decision)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AHP기법
은 1970년대 초 Pennsylvania대학의 ThomasSatty교수가 미 국무부의 무
기통제 및 군비축소국에서 세계적 경제학자,게임이론 전문가들과 협력작
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
으로 개발한 의사결정방법론이다(이창효,1999;박현,2000).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겨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較: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중요도)를 도출하는 데 있다.AHP는 의사결정
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
(robustness)을 제고할 수 있다.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접근방으
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atioscale)화 하여 정
략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
다.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가중치 산정절
차,민감도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
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AHP는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의 하나이다.그 적용분야도 정책결정,예산/자원
의 배분,투자 등 각종 프로젝트 평가,각종제안의 평가,실행계획의 수립,
인적자원의 관리(채용,승진,배치,보직,해고 등),리스크관리,성과평가
(BSC등),성과예산,-M＆A/R＆D/Marketing계획수립,수익/비용 분석,신
상품 및 design개발,상품의 lifecycle분석,자본의 취득시 효과분석,광고
및 선전,PublicRelation,자원배분,판매결정,품질관리(QC,TQC 등),
ScenarioManagement.등 수많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고 있
다.AHP기법의 활용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방법론 개발에 관심으로 기울
여 왔다.최근에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 AHP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2)AHP의 원리
AHP는 다기준분석 방안 중의 하나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

사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개발
된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이다(Satty,1995).
첫째,계층적 구조설정(hierachicalstructuring)의 원리이다.인간은 복잡

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별로,더 나아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궁극적으
로 계층구조를 설정하여 사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인간은
어떤 한 현상을 동질성을 가진 부분으로 나누고,다시 보다 더 작은 부분
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제의 구조화에 포함시켜 보다 완벽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둘째,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thing)의 원리이다.인간은 관측한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유사한 사물들을 짝으로 묶어 특정 기준에 대비



하여 비교하며,짝을 이루는 구성인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한다.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최종적으로 상상이나 논리적 과
정을 통하여 그들이 내린 판단을 종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
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논리적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이다.인간은 사물이나 생각들을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여기서
일관성이라 함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첫째로는 유사한 사물이나 생각들
을 동질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묶는 것을 의미한다.사과와 귤을 동글다는
기준으로 동질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둘째로는
특정 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물들의 관계의 강약을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일 사과보다 귤이 두 배 맛있고,
귤보다 포도가 세 배 맛있다고 판단한다면,사과보다 배는 여섯배 맛있다
고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AHP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모형의 구조 및 구축방법론

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즉,계층적 구조를 설정하고,설정된 구조를 구성
하는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며,이러한 판단이 일관
적인지에 관해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구축이 완료된다.
3)AHP분석 절차
AHP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가)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하고
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사람이 참석하여 마음에 떠
오르는 모든 관련된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과정이다.



나)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계층구조를 설정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군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작업이다.이때
각 집합들을 수준(level:또는 계층)이라고 부르며 각 수준은 요소(element:
또는 평가항목)로 구성된다.각 평가항목은 상위 수준에서 식별된 요소들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주로 기준이나 하위기준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이루어진다.AHP에서는 문제의 속성을 최종목표와 최종목
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층을 구성한다.
최상위 수준은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고 제1수준은 최종목표에 영
향을 미치는 평가기준을 나타낸다.제2수준은 제1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부 평가기준을 나타낸다.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문제의 속성을 계층적으
로 분화해나간다.마지막으로 최하위 수준에는 평가 대안들이 존재한다.

급여확대 우선
대상 항목선정

최종
목표

환자
본인
부담
크기

위급
성

질병
의중
증도

후유
장애
심각
성

질병
환자
수

치료
효과
성

비용
효과
성

대체
가능
성

선정
기준

38개
비급여항목 대안

그림2:AHP분석모형(본 연구틀 반영)



다)가중치 산정(weighting)
(1)중요도의 측정방법 및 척도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
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을 실시한다.쌍대비교 과정에는 평
가자의 판단을 어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함된다.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하

다.이 때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도로 반영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비율척도로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비
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때 상수합 측정척도와 언어적 표현의 9점
척도의 두가지 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구체적으로 9점척도는 쌍대비
교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된다.의사결정자는 두 개의 비교대상 a와 b
를 놓고 a와 b를 놓고 a와 b의 ‘중요도가 같다(선호도가 같다)’, a가 b보
다 “조금 더 중요하다(조금 더 선호된다)‘,’중요하다(선호된다)‘,’상당히
중요하다(상당히 선호된다)‘,’절대적으로 중요하다(절대적으로 선호된다)‘와
같이 어의적 판단(verbaljudgement)을 내린다.가중치 산정과정에서 각각
의 어의적 판단에 상응하는 1,3,5,7,9와 같은 수치적판단(numerical
judement)으로 변환하여 입력자료로 활용한다.2,4,6,8은 각각 1과3,3과5,5
와7,7과9의 중간정도의 중요도(선호도)를 나타낸다.만약 중요도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즉 b가 a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역수(분수)
를 입력하여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표12>는 쌍대비교시 흔히 사용되는 9
점 척도의 어의적 표현을 보여준다.



표12.쌍대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언언언어어어적적적 판판판단단단 계계계량량량적적적 점점점수수수 부부부여여여
극단적으로 선호 9

매우 강하게 -극단의 중간 8
매우 강하게 선호 7

매우 강하게-강하게의 중간 6
강하게 선호 5

강하게-약간의 중간 4
약간 선호 3

약간-동등하게의 중간 2
동등하게 선호 1

자료 :SaatyandVargas,1982.
(2)상대적 가중치의 추정

동일한 계층을 구성하는 두 개의 평가항목의 짝을 선택하여 응답자들에
게 평가항목간 상대적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비교하는 질문을 반복하여 수
행한다.이러한 쌍대비교 과정에는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인 표현으로 나
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함된다.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
하다.이때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AHP기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
구결과에 기초하여 9점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요

소들간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nC2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쌍대비교행렬 A(n×n)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행렬 A를 구성하는 αij는 요소 j에 대한 요소 i의 상대적 가중치
wi/wj의 추정치이다.행렬 A는

,주대각선의 원소(element)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
(reciprocalmatrix)이다.
행렬 A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w=(w1,
w2,...........wn)T를 곱하게 되면 식(1)의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이다.식(2)는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
유치 문제(elgenvalueproblem)이다.식(2)로부터 w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
항목별 가중치벡터로 사용한다.
쌍대비교에 의하여 행렬 A를 얻는 방법은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를 1

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선 상위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한
다.만일 쌍대비교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 A의 원 αij가 각각 wi/wj의 값
을 갖는다면 기수적 일관성,즉, αij× αjk= αik가 성립되어야 한다.



αij× αjk= αik의 의미는 i를 j보다 x배 중요하게 생각하고,j를 k보다 y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i를 k보다 x× y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실제 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완전히 지켜지기 어렵기
떄문에 행렬 A의 기수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집단의 상대적 가중치
현실의 의사결정 상황에는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집단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의 문
제가 발생한다.집단의사결정을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본적
으로 개인의사결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다만,개인별로 얻어진 쌍대비
교행렬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다.개
인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여 집단의 우선순위벡터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는 개인별 쌍대비교 결과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집단의 쌍대비교 행렬을
구하는 방식과 개인별 우선순위벡터를 이용하여 집단의 우선순위벡터를 구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에서 개인별 우선순위 벡
터를 구하는 과정을 완료한 후 이 벡터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집단의 우선순위벡터를 구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4)일관성 검증(consistencytest)
다속성의사결정기법으로서 AHP기법의 장점은 가중치 산정과정에서 응

답자들의 응답의 일관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쌍대비교에 의하여
행렬 A를 얻는 방법은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를 1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
선 하위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한다.즉,αij는 1로 놓고
α(i+1)i,α(i+2)i,.......αni를 먼저 구하고,α1i,a2i,....,α(n-1)i는 αij=1/αij(j=1,2....,i-1)의



관계로부터 얻어진다.만약 쌍대비교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 A의 원αij가
각각 wi/wj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기수의 일관성,즉,αij× αjk= αik가 성립
되어야 한다.αij× αjk= αik의 의미는 i를 j보다 x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j
는 k보다 y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I는 k보다 x×y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그러나,실제 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완전히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렬A의 논리적 모순성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수적 일
관성 측정이 필요하다.
기수의 일관성은 쌍대비교에 대한 응답이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

을 경우

의 관계가 성립되는 성질을 이용한다.쌍대비교의 대상이 되는 요소 j에 대
한 요소 i의 상대적중요도의 추정치 αij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실제 관찰한 쌍대비교행렬에서 구한 최대고유치 γmax와 완전한 일관

성을 가진 쌍대비교행렬의 최대고유치 n의 차이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이 식에서 추정치 αij가 정확히 wi/wj에 일치하면, δij=0이 되어 γmax-n

=0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Saaty,1990).

따라서, γmax가 n에 가까울수록 평가자가 쌍대비교시 일관성 있는 판단

을 내렸다고 간주할 수 있다.이러한 성질에 착안하여 응답의 일관성지수
(CI:ConsistencyIndex)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하여 사용한다.



힌편,귀무가설 ‘HO :γmax-n=0'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대한 일관성을

검정할 수 있다. δij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검정통계량 μ는
CI =일관성지수,RI=무작위지수

Chi-square분포를 따른다.AHP에서는 일관성 검정시 검정통계량 μ를 사용
하는 대신 일관성 지수를 경헙적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지수(RI:
Random Index)로 나눈 비일관성비율(CR)로 검정한다.즉 비일관성비율을
다음의 식으로 정리하여 응답의 비일관도를 나타낸다.

CR의 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Satty는 CR이 0.1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0.2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0.2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
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따라서,일반적인 검정통계량에서는 신뢰수준을
95%로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동일하게
AHP에서는 0.1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5)평점(measurement)
평점은 각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선호도나 중요도를 점수로

부여하는 과정이다.평가요소별 평점결과를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에 곱
하여 더한 값이 대안별 종합평점이 된다.의사결정자는 높은 종합평점을
받은 대안을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으로 선택한다.



(6)환류과정(feedback)
환류과정은 AHP의 유용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특성이다.검토과정의

주안점은 응답일관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비일관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다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비일관성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만약 의사결정자가 형식화된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AHP계층구조를 재고하여야 한다.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 요수들의
정의 및 설명이 잘못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불일치 정도가 심하고 검
토과정에서도 일관성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평가항목들의 계층적구조를 다
시 수정하거나 수준과 요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거나 설명한 후 AHP설
문을 다시 수행한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첫째,급여확대 우선 항목 선정
을 위하여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둘째,연구에 사용된
AHP기법에 대하여 분석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타 집단의사
결정방법론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고,이를 실제 비급여대상 항목
에 적용하여 측정 척도가 다양한 선정기준 하에서의 대안들의 선호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간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연구의 개
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급여확대 우선
순위 고찰

AHP기법
고찰

∙ 외국의 우선순위 조사
∙ 정형선(2004)연구
∙ 공단 만족도조사 1.2(2003,2004)
∙ 김용익(2000)
∙ 복지부정책자료(2004)

∙ 타 집단의사결정방법론 및
다기준의사분석과 고찰

∙ AHP기법 고찰

우선순위 선정기준 도출

∙ 외국문헌 및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하여 급여확대 우선 항목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 도출

우선 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 산출

∙ AHP기법을 활용한 우선 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 산출

최종 급여확대 우선 항목 선정

∙ 비급여항목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충족도(5점척도)조사
∙ AHP기법을 적용한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비급여항목별
충족도에 곱하여 비급여항목별 우선순위 점수를 종합

∙ 종합점수를 근거로 최종 급여확대 우선 항목 선정

그림 3.연구의 개념적 틀(진행과정)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가가가...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 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선진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보건의료부분에

서의 우선순위와 선행연구인 ‘국민건강보험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정형선,2004)에서 논의된 급여확대 우선순위 결정요인과 ‘급여
확대 우선상병 순위결정연구’(최숙자 등,2005)에서 사용된 선정기준을 중
심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①환자본인부담크기,②위급성,③질병의
중증도,④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심각성,⑤해당질병의 환자수,⑥치료효
과성,⑦비용효과성,⑧대체가능성 등 8가지 선정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나나...설설설문문문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목적이 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하고,중요도 가중치

를 산출하여 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므로,전문가 그룹인 보건
의료전문가 및 학계와,급여 확대시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인 의료공급자,
가입자단체,정책입안자인 보건복지부와 현재 신의료기술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4개그룹으로
분류하였다.설문대상수는 총 149명으로,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163명,
의료공급자 31명(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각 5인과 치과의사협회,대한
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 각 2인과,대한영상의학회 15인),정부 45명(심평원
30명 포함),시민단체 10명 등이며,특히 급여확대 우선순위와 관련한 폭
넓은 의견 반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전문가 그룹을 가장 많은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다다다...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대대대상상상 비비비급급급여여여항항항목목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시행규칙)의 비급여대상 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비급여대상항목의 카테고리별로 접근하지 않고 카테고리내
에서 민원요구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과,선행연구(김용익,2000;정
형선,2004;공단,2004)에서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대상항목(항목:28개,질
병 :27개)을 선정하였으며,선행연구와의 연구시점 차이로 인하여 그간 정
부에서 결정․고시된 항목은 제외하였다.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한 급여확대 항목의 priority를 정하는 것으로,주
로 의료적비급여와 관계된 것으로 식대,병실료,선택진료료는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가가가...급급급여여여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 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산산산출출출
우선 순위 선정기준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

을 각각 쌍대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다기준의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비교대상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비교대상간
중요도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자원
배분 및 중요도의 배분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쌍대비교란 의사결정요소들을 한번에 한 쌍씩 짝 지워 비교하는 형식으

로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nC2(즉,n(n-1)/2)
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게 되는데,이 방법은 n가지 기준들의 중요도를 의
사결정자가 한 번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 쌍씩 상대적으
로 비교함으로써 중복성(redundancy)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평균화
시키고 그 정확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AHP기법에서 사

용되는 9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두 개의 비교대상 기준(①)과 기준(②)을
두고 기준(①)와 기준(②)의 “중요도가 같다”,“기준(①)이 기준(②)에 비하
여 조금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와 같은 어의적 판단(verbaljudgement)을 하여 이에 상응하는 1,3,5,7,9와
같은 수치적판단(numericaljudement)으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또한,중요
도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역수(분수)를 입력한다.
또한,AHP분석방법은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합하기 전에 각 의사결정 참여
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타당성의 검증은 각 의
사결정자의 판단의 논리적일관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그 기초가 되며 판단
의 논리적일관성을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제시하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논리의 일관성은 어느 기준에 대한 비교대상이 3개 이상일 경우 검증이

가능하므로,AHP분석에서는 계층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비일관성비율이 0.1(10%)보다 높으면 응답자(의사결정자)의 판
단이 논리적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0%미만이면 쌍대비
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비일관성이 비율이 작다고
해서 ’좋은 자료‘라는 보장은 없고 비일관성비율이 작은 것은 쌍대비교에
서 일관성 있게 응답했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 자료 또는 그에 응답한 전문
가가 얼마나 정확한 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최숙자 등,2005).

나나나...최최최종종종 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항항항목목목 선선선정정정
AHP기법에 의하여 도출된 급여 우선순위 선정기준 중요도 가중치를

비급여항목에 연계하여 급여 확대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응답
자 개인별로 각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비급여항목별 충족도를 반영하
고,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비급여항목의 우선순위 점
수를 정하여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 경우 개별 우선 순위 선정기준 각각에 대하여 비급여항목을 1:1비교하



여 비급여항목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대비교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응답자의 판단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적절한 5개의 충족도인 등급척도(매우 높다,높다,보통이다,낮다,
매우 낮다)를 정하여 각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비급여항목인 인공수정의 우선순위 점수는 각 우선순위 선

정기준별(①환자본인부담크기,②위급성,③질병의 중증도,④질병으로 인
한 후유장애 심각성,⑤해당질병의 환자수,⑥치료효과성,⑦비용효과성,⑧
대체가능성)로 응답자 개인이 생각하는 각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비급
여항목별 충족도(매우 높다,높다,보통이다,낮다,매우 낮다)를 각각 표시
한 후 이를 도출된 각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가중치 점수와 곱하여 산출되
게 된다.이렇게 개인별로 구한 점수를 전체적으로 평균하여 구한 것이 각
비급여항목별 우선순위 점수로서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한다.
각 항목의 우선순위점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리된다.

Wi=i번째 선정기준 중요도 가중치, Xij=j번째 사람의 i번째 선정기준의 충족도

각 항목의 우선순위 점수 = 808
∑ ∑ (Wi×Xij)
j=1i=1

80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보보보험험험 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 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 기기기준준준 도도도출출출

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급여 확대 대상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국외자료 분석을 통한 선
진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우선순위 기준과 국내 선행연구(정형선,
2004;국민건강보험공단,2005)에서 반영된 급여확대 항목 및 상병 우선순
위 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현재 신의료기술 검토시 급여여부 중요 결
정기준 등과도 고려하여,중복되는 표현 및 용어를 정리하여 최종 ①환자
본인부담크기,②위급성,③질병의 중증도,④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심각
성,⑤해당질병의 환자수,⑥치료효과성,⑦비용효과성,⑧대체가능성 등 8
가지 우선 순위 선정기준을 도출하였으며,개별 우선 순위 선정기준에 대
한 정의 및 관련근거는 아래(<표13>)와 같다



표13.보험 급여확대 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등

선정기준 설명 비고
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
(치료에대한경제적

부담)

해당 상병에 걸렸을 경우나 해당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환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크기와 경제적부담

-2004정형선
-2005보장성강화

위급성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한
후유증과 생명에 위협을 가해질 수 있는
경우

-2004정형선
-2005보장성강화
-외국(스웨덴 등)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심각성)

질병의 중하고 심각한 정도로 목숨에
위협을 주는 정도

-2004정형선
-외국(노르웨이,
스웨덴 등)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심각성

질병으로 인한 추후 얻게 될 장애 정도의
심각성의 정도

-2004정형선
-2005보장성강화
-외국 (스웨덴 등)

해당 질병의
환자수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로서
유병율의 개념을 포함

-2004정형선
-2005보장성강화

안전성․치료
효과성

의학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인체에 안전한
경우와 생존율 혹은 완치율이 높은 경우

-2004정형선
-신의료검토기준
-외국(노르웨이,캐나다,
네덜란드,미국오레곤등)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효과)

단위 비용당 결과(outcome)수준이 높은
경우

-2004정형선
-2005보장성강화
-신의료검토기준
-외국 (노르웨이,스웨덴,
캐나다,영국,네덜란드,
미국오레곤 등)

대체가능성 치료방법에 대하여 해당 항목(치료방법)이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004정형선
-신의료검토기준

자료 :최숙자 등,2005참조



222...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 응응응답답답 결결결과과과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의료공급자와 가입자단체,정부 등 4개 그룹으
로 분류하여 E-mail로 설문지를 송부(총149명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63
명,의료공급자 31명,정부 45명,시민단체 10명)하여 E-mail과 FAX로 회수
하였다.응답대상자는 총 149명 중 80명으로 54.0%의 응답율을 보였다.이
를 그룹별로 보면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는 63명 중 29명으로 46.0%,의
료공급자는 31명 중 18명으로 58,0%,가입자단체는 10명 중 한명의 응답도
없었으며,심평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답변은 45명 중 33명 응답으로
73.0%의 응답율을 보여 최고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표14>참조).
또한,설문응답자 총 80명 중 AHP결과의 타당성확보를 위해 AHP기

법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응답의 비일관정도를 나타내는 비일관성비율이 0.1
을 초과하는 대상자 18명을 제외하고,최종 62명의 판단을 기준으로 8개
판단기준에 대한 그룹 의사 결정을 도출하였는데,비일관성비율을 Group
별로 보면 Group1(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이 29명중 5명으로 17.0%,
Group2(의료공급자)는 18명 중 4명으로 22%,Group4(정부)가 33명 중 9명
으로 27.0%를 나타내어 쌍대비교설문형식에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집단인 Group1에서 비일관성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15>참조).



표 14.급여전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설문지 응답결과

분분분류류류 대대대상상상자자자분분분류류류 대대대상상상자자자수수수(((명명명)))응응응답답답자자자수수수(((명명명))) 응응응담담담율율율(((%%%)))

GGGrrrooouuuppp111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63 29 46.0

GGGrrrooouuuppp222 의료공급자
(의사단체 등) 31 18 58.0

GGGrrrooouuuppp333 가입자단체 10 0 0.0

GGGrrrooouuuppp444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 33 73.0

소소소계계계 111444999 888000 555444...000

표 15.응답자 중 비일관성비율 결과

분분분류류류 대대대상상상자자자분분분류류류 응응응답답답자자자수수수(((명명명))) 비비비일일일관관관성성성
응응응답답답자자자수수수(((명명명)))

비비비일일일관관관성성성
비비비율율율(((%%%)))

GGGrrrooouuuppp111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29 5 17.0

GGGrrrooouuuppp222 의료공급자
(의사단체 등) 18 4 22.0

GGGrrrooouuuppp333 가입자단체 - - -

GGGrrrooouuuppp444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3 9 27.0

소소소계계계 888000 111888 222333...000



333...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별별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쌍대비교를 통한 8개 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 결과는 아래의 <표16>에서와 같이 총괄에
서는 “질병의 중증도”가 0.229로 1순위를,그 다음으로 “위급성”이 0.215,
“후유장애 심각성”이 0.140,“안전성,치료효과성”이 0.133,“환자본인부담액
의크기”가 0.117로 다음 순위인 2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으며,“비용효과성”
과 “해당질병환자수”는 0.073,0.054로 6위와 7위를,“대체가능성”은 0.039
로 최하위 순위인 8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 수준에 있어서도 1위와 2위를 차지한 “질병

의 중증도”와 “위급성”은 0.229,0.215로서 다른 선정기준의 가중치인
0.039-0.14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Group1),의료계(Group2),정부(Group4)

등 4개 그룹별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상호 비교한 결과,총괄과 3개 그룹
모두에서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이 1위와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다
만,Group1에서는 위급성이 1위,질병의 중증도가 2위를 나타냄),3위와 4
위에서는 다소 그룹별로 순위에는 영향이 있으나 “후유장애 심각성”과 “안
전성․치료효과성”순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다만,Group1인 보건의료전
문가 및 학계그룹에서만 환자본인부담의 크기를 “질병의 후유장애 심각성”
과 “안전성․치료효과성”보다 높은 순위인 3순위로 보여줌).그 다음은 각
그룹별로 다소 순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비용효과성”,“질병의 환자수”
순이며,“대체가능성”은 어느 그룹을 막론하고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
다(<표16참조>).



표 16.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 (총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총총총괄괄괄 GGGrrrooouuuppp111 GGGrrrooouuuppp222 GGGrrrooouuuppp444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229 1 0.211 2 0.210 1 0.255 1

위위위급급급성성성 0.215 2 0.215 1 0.188 2 0.227 2

후후후유유유장장장애애애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140 3 0.135 4 0.158 3 0.132 4

안안안전전전성성성,,,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성성성 0.133 4 0.109 5 0.148 4 0.148 3

환환환자자자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액액액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치치치료료료에에에대대대한한한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부부부담담담))) 0.117 5 0.150 3 0.093 5 0.102 5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용용용 대대대비비비 효효효과과과))) 0.073 6 0.082 6 0.079 7 0.061 6

질질질병병병 환환환자자자수수수
(((질질질병병병발발발생생생율율율및및및유유유병병병율율율))) 0.054 7 0.050 7 0.085 6 0.044 7

대대대체체체가가가능능능성성성 0.039 8 0.047 8 0.039 8 0.032 8

※ 비일관성비율 :0.00538,N=62
주 :Group1: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Group2:의료공급자(의사단체 등)
Group4: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16-1.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 (총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질질질병병병의의의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229 1

위위위급급급성성성 0.215 2
후후후유유유장장장애애애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140 3
안안안전전전성성성,,,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성성성 0.133 4
환환환자자자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액액액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치치치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부부부담담담))) 0.117 5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용용용 대대대비비비 효효효과과과))) 0.073 6
질질질병병병 환환환자자자수수수

(((질질질병병병발발발생생생율율율 및및및 유유유병병병율율율))) 0.054 7

대대대체체체가가가능능능성성성 0.039 8

※ 비일관성비율 :0.00538,N=62

표 16-2.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Group1)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위위위급급급성성성 0.215 1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질질질병병병의의의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211 2
환환환자자자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액액액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치치치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부부부담담담))) 0.150 3

후후후유유유장장장애애애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135 4
안안안전전전성성성,,,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성성성 0.109 5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용용용 대대대비비비 효효효과과과))) 0.082 6
질질질병병병 환환환자자자수수수

(((질질질병병병발발발생생생율율율 및및및 유유유병병병율율율))) 0.050 7

대대대체체체가가가능능능성성성 0.047 8

※ 비일관성비율 :0.00564,N=24,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표 16-3.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 (Group2)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질질질병병병의의의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210 1
위위위급급급성성성 0.188 2

후후후유유유장장장애애애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158 3
안안안전전전성성성,,,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성성성 0.148 4
환환환자자자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액액액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치치치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부부부담담담))) 0.093 5

질질질병병병 환환환자자자수수수
(((질질질병병병발발발생생생율율율 및및및 유유유병병병율율율))) 0.085 6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용용용 대대대비비비 효효효과과과))) 0.079 7
대대대체체체가가가능능능성성성 0.039 8

※ 비일관성비율 :0.00473,N=14,의료공급자

표 16-4.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 (Group4)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질질질병병병의의의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255 1
위위위급급급성성성 0.227 2

안안안전전전성성성,,,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성성성 0.148 3
후후후유유유장장장애애애 심심심각각각성성성 0.132 4

환환환자자자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액액액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치치치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부부부담담담))) 0.102 5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용용용 대대대비비비 효효효과과과))) 0.061 6

해해해당당당 질질질병병병의의의 환환환자자자수수수 0.044 7

대대대체체체가가가능능능성성성 0.032 8

※ 비일관성비율 :0.00892,N=24,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4...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가가가...항항항목목목 접접접근근근 결결결과과과
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간 중요도 가중치를 각 비급여항목에 적용

하여 비급여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제1순위가 “안면화상수
술(반흔구축성형술개념)”이 우선순위 점수가 0.063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
며,2순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0.061을,그 다음으로는 “소이․무이
증의 외이재건술”과 “소아 예방접종”이 0.058로 동일한 순위인 3위를,“호
스피스”와 “노인틀니”가 0.057로 5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언어치료”와
“등록장애인에게 급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보장구”가 0.056으로 동일한 순
위인 7위를,그 다음으로 “산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사”와 “치과광
중합복합레진”은 우선순위 점수가 0.054,0.050으로 9위,10위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치과보철”,“외모개선목적의 악안면교정수
술”,“시력교정술(라식수술)”,“치과 치석제거”,“건강검진”이 0.049,0.046,
0.045,0.044,0.044로 11위에서 14위를 나타내고 있으며,“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은 0.043으로 16위를 나타내어 급여확대 우선 순위와는 많이 동떨어
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한편,“치과 불소도포”와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는 0.042로 17위를 차지하였고,“한방물리요법”과 “한방첩약”의
경우는 우선순위 점수가 불과 0.039,0.036에 그쳐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선
호도가 높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개별 항목간의 우선순위
점수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항목에서
동일 순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17>참조). .



표 17.비급여항목의 보험급여확대 우선순위 점수 및 순위

비비비급급급여여여항항항목목목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안안안면면면화화화상상상수수수술술술(((반반반흔흔흔구구구축축축성성성형형형술술술개개개념념념))) 0.063 1
선선선천천천성성성대대대사사사이이이상상상검검검사사사 0.061 2
소소소이이이,,,무무무이이이증증증의의의 외외외이이이재재재건건건술술술 0.058 3
소소소아아아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0.058 3
호호호스스스피피피스스스 0.057 5
노노노인인인틀틀틀니니니 0.057 5
언언언어어어치치치료료료 0.056 7
등등등록록록장장장애애애인인인에에에게게게 급급급여여여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를를를 제제제외외외한한한 보보보장장장구구구
(((보보보청청청기기기,,,보보보조조조기기기 등등등))) 0.056 7

산산산전전전검검검사사사 중중중 양양양수수수검검검사사사,,,융융융모모모막막막검검검사사사 0.054 9
치치치과과과 광광광중중중합합합복복복합합합레레레진진진 0.050 10
치치치과과과 보보보철철철 0.049 11
외외외모모모개개개선선선목목목적적적의의의 악악악안안안면면면교교교정정정술술술 0.046 12
시시시력력력교교교정정정술술술(((라라라식식식수수수술술술))) 0.045 13
치치치과과과 치치치석석석제제제거거거 0.044 14
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0.044 14
인인인공공공수수수정정정(((시시시험험험관관관시시시술술술))) 0.043 16
치치치과과과 불불불소소소도도도포포포 0.042 17
외외외모모모개개개선선선목목목적적적의의의 교교교정정정치치치료료료 0.042 17
한한한방방방물물물리리리요요요법법법 0.039 19
한한한방방방 첩첩첩약약약 0.036 20

Wi=i번째 선정기준 중요도 가중치, Xij=j번째 사람의 i번째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충족도

각 항목의 우선순위 점수 =80 8
∑ ∑ (Wi×Xij)
j=1i=1

80



나나나...질질질병병병접접접근근근 결결결과과과
1)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초음파의 보험급여확대는 2006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증질환인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함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결과로는 1위가 “악성종양(암)”으로 우선순위 점수는 0.044,2위
가 “심장질환”으로 0.043의 우선순위 중요도,3위가 “뇌혈관질환”으로 중요
도는 0.042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추진 방향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 다음 순위는 “뇌질환(소아)과,우리나라에서 많
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간 및 담낭질환”이 4위로 동 순위를 차지하였는
데,간질환에 있어서의 초음파검사는 간질환의 초기 진단 및 진행경과 등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단 tool이라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 다음 순위로는 “신장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이 동순위로 6위를,
“복부질환(췌장,비장질환 등)“이 8위를,유방질환”,“갑상선질환”,“산전진
찰(산전초음파)”이 모두 동순위인 9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여성생식기질환(난소,자궁 및 골반질환)”,“남성생식기질환(음낭,

음경,전립선질환)”,관절질환(외상 및 염증성질환)“은 각각 동일 우선순위
점수로 12위를 자치하였고,"연부연조직질환(외상 및 염증성질환)”는 15위
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8>참조).



표 18.초음파검사의 상병별 우선순위 점수 및 순위

비비비급급급여여여항항항목목목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악악악성성성종종종양양양 (((양양양성성성종종종양양양 포포포함함함))) 0.044 1
심심심장장장질질질환환환 (((선선선천천천성성성기기기형형형 등등등))) 0.043 2
뇌뇌뇌혈혈혈관관관질질질환환환 (((도도도플플플러러러))) 0.042 3
뇌뇌뇌질질질환환환 (((소소소아아아))) 0.041 4
간간간 및및및 담담담낭낭낭질질질환환환 (((간간간염염염,,,간간간경경경화화화 등등등))) 0.041 4

신신신장장장질질질환환환 (((신신신이이이식식식,,,신신신사사사구구구체체체질질질환환환 등등등))) 0.038 6
말말말초초초동동동맥맥맥(((정정정맥맥맥)))질질질환환환 (((혈혈혈전전전증증증,,,동동동맥맥맥경경경화화화증증증 등등등))) 0.038 6
복복복부부부질질질환환환 (((췌췌췌장장장,,,비비비장장장질질질환환환 등등등))) 0.037 8
유유유방방방질질질환환환 (((낭낭낭종종종,,,유유유선선선질질질환환환 등등등))) 0.034 9
갑갑갑상상상선선선질질질환환환 (((갑갑갑상상상선선선기기기능능능항항항진진진 및및및 저저저하하하 등등등))) 0.034 9
산산산전전전진진진찰찰찰 (((산산산전전전초초초음음음파파파))) 0.034 9
여여여성성성생생생식식식기기기질질질환환환 (((난난난소소소,,,자자자궁궁궁 및및및 골골골반반반질질질환환환))) 0.033 12
남남남성성성생생생식식식기기기질질질환환환 (((음음음낭낭낭,,,음음음경경경,,,전전전립립립선선선질질질환환환))) 0.033 12
관관관절절절질질질환환환 (((외외외상상상 및및및 염염염증증증성성성질질질환환환 등등등))) 0.033 12
연연연부부부연연연조조조직직직질질질환환환(((외외외상상상 및및및 염염염증증증성성성질질질환환환))) 0.031 15



2)PET검사의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초음파의 경우와 동일하게 PET의 경우에도 2006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질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여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준
다고 할 수 있는데,결과로는 초음파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역시 중증질
환 접근으로 1위가 “심장질환(심근경색증)”,2위가 “악성종양”,3위가 “뇌
질환(뇌경색)”순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간질“이 4위를,
”알츠하이머병“,”파킨슨씨병“,”치매“상병이 동 순위인 5위의 결과를 나타
내고 있는데(<표19>참조)이는 3개 상병의 특성 및 질병양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 순위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PET검사의 상병별 우선순위 점수 및 순위

비비비급급급여여여항항항목목목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심심심장장장질질질환환환 (((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증증증))) 0.043 1
악악악성성성종종종양양양 0.042 2
뇌뇌뇌질질질환환환 (((뇌뇌뇌경경경색색색증증증))) 0.042 3
간간간질질질 0.036 4
알알알츠츠츠하하하이이이머머머병병병 0.035 5

파파파킨킨킨슨슨슨씨씨씨병병병 0.035 5
치치치매매매 0.035 5



3)MRI검사의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MRI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암,뇌질환,치매,간질 등 일부 상병을 대상

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검사로 해당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보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질환에 대하
여 추가 급여확대 대상 질환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결과로는 1위가 “심장질환(심혈관계질환,선천성심장질환)”,2위가 “척

추질환(외상 및 염증성질환,디스크,척추협착)”으로 가장 급여 확대가 요
구되는 질환으로 나타내고 있으며,3위로는 “양성종양”,4위로는 “근골격계
질환(외상 및 염증성질환)”,“복부질환(각 장기의 염증성질환)”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표20>참조).

표 20.MRI검사의 상병별 우선순위 점수 및 순위

비비비급급급여여여항항항목목목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심심심장장장질질질환환환 (((심심심혈혈혈관관관계계계질질질환환환,,,선선선천천천성성성심심심장장장질질질환환환))) 0.040 1

척척척추추추질질질환환환 (((외외외상상상 및및및 염염염증증증성성성질질질환환환,,,디디디스스스크크크,,,척척척추추추협협협착착착))) 0.038 2
양양양성성성종종종양양양 0.034 3
근근근골골골격격격게게게질질질환환환 (((외외외상상상 및및및 염염염증증증성성성질질질환환환))) 0.033 4
복복복부부부질질질환환환 (((각각각 장장장기기기의의의 염염염증증증성성성질질질환환환))) 0.033 4



ⅤⅤⅤ...고고고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연구의목적은한정된보험재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집중적으
로지원해야할급여확대대상이무엇인지에대하여그우선순위를부여하고자
한 것으로,AHP기법을적용하여 우선순위선정기준을도출하고,이의 중요도
가중치를산출하여 이를비급여대상항목에 적용하여 구체적인급여확대 우선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는 AHP
기법에 의해 의사 결정 기준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으
로이는보험급여확대를둘러싼이해당사자간의이해관계조정및사회적갈
등해소를위하여 주로 사용되어진 방법이다.
그 동안 급여확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정형선,2004)가 있었으

나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확대 우
선순위를결정하고,결정된급여확대우선순위선정기준과는별도로급여확대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확대 우선항목을 도출한 경우
로,급여 확대 우선순위와 급여확대 우선 항목 간에는 연계성이 없었다.따라
서,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과학적인 통계처리 기
법에 의해 급여 확대 우선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급여 확
대 우선 항목을 찾는데 적용함으로써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급여
확대항목을찾아냈다는데그의의가크다고볼수있다.



다만,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조사방법으로 쓰인 AHP기법의 특성상
동일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 부분에서 오답율(비일관성비율)이
많을 수 있으므로설문방법보다는일정장소에설문대상자를모이게 하여 오답
을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답을 하는 유도 및 되풀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우우우선선선 순순순위위위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별별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순순순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

치를 AHP기법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질병의 중증도”가 0.229로 1위를,
“위급성”이 0.215로 2위를,“후유장애 심각성”이 0.140로 3위를 차지하였으
며,“안전성․치료효과성”이 0.133,“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가 0.117,“비
용효과성”이 0.073, “질병 환자수”가 0.054로 각각 4위에서 7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대체가능성”은 0.039로 최하위인 8위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 그룹별로 상호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괄과 3개 그룹 모두에

서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은 단연코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3
위와 4위는 그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후유장애 심각성”과
“안전성․치료효과성”이,그 다음으로는 “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비용
효과성”,“해당질병의 환자 수”,“대체가능성”이 6위,7위,8위의 결과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우선순위의 중요도 가중치 결과 및 순위는 집단 특성에 따른
priority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이는 모든 그룹에서 보험 급여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서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후유장애 심각성”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Group1(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다른 그룹과 달리 “안전

성․치료효과성”보다 “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를 우선순위(3순위)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질병접근 측면에서 “질병에 대한 심각성”,“위급성”과 아
울러 중증 질병으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의 크기”를 우선하였기 때문으
로,이는 정부의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중증 질
환 델파이조사에 참여하였던 보건의료전문가가 포함되어 응답하였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대부분의 그룹에서 “안전성․치료효과성”이 “질병의 중증도”에

비하여 아래 순위인 3위와 4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신의료기술 검토시
보험급여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질병의 중증도”보다 의료행위의 “안전
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
기술 등(행위,치료재료,약제)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경우는 급여대
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원칙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다만,치료효과
가 아주 없는 경우와 임상적 유용성이 거의 없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증질환과 관련되는 의료기술 등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
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중중질환이라고 하여 환자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보험급여대
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검



토가 되어야 하며,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전
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가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질병이 중하다고 해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중증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안전성․
치료효과성”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
단된다.그래야만 현재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시 주요 기준인 “안전성․유효
성”및 “비용효과성”원칙과도 상호 연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서 “질병의 중증

도”와 “위급성”이외 “안전성․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등의 우선 순
위 결과는 매우 타당한 결과로 보여지며,앞으로도 보장성강화 방향을 중
중질환의 확대보다는 급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거한 개별 항목별 접근
방법이 비교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우선순위 결과를 선행연구(정형선,2004)와 비교하여 본다면

아래<표21>에서와 같이 정형선연구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결과와 본 연구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 그룹인 Group1의 우선순위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용어 및 표현의 차이는 있으
나 1위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이 큼”,2위는 “질병의 중등도가
높음”,3위는 “치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큼”,4위로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5위는 “치료의 효율성 즉 비용 대비 효과
가 큼”,6위는 “질병 발생율 및 유병율이 높음”,7위는 “치료의 안전성이
높음”,8위는 “치료의 대체가능성이 높지 않음”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
구 결과 중 Group1(보건의료전문가 및 학계)의 결과인 “위급성”,“질병의



중증도”,“환자본인부담액의 크기”,“후유장애 심각성”,“안전성․치료효과
성”,“비용효과성”,“질병 환자수”,“대체가능성”의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본 연구결과(Group1)와 정형선(2004)연구와의 Priorty우선 순위 비교

순순순
위위위 본본본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GGGrrrooouuuppp111))) 순순순

위위위 정정정형형형선선선(((222000000444)))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 위급성 1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이 큼
2 질병의 중증도(질병의 심각성) 2 질병의 중등도가 큼

3 환자본인부담액의 크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3 치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큼

4 후유장애 심각성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
5 안전성,치료효과성 5 치료의 효율성 즉 비용효과대비효과가 큼
6 비용효과성(비용대비 효과) 6 질병발생율 및 유병율이 높음

7 질병환자수
(질병발생율 및 유병율) 7 치료의 안전성이 높음

8 대체가능성 8 치료의 대체가능성이 높지 않음

또 하나의 다른 선행연구인 『급여확대 우선상병 순위 설정연구』(공
단,2005)는 고액중증질환군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 및 AHP기법
을 적용한 급여확대 기준으로 “본인부담의 크기”,“낮은 수요탄력성”,“치
료효과성”“국민적수용성”과 “해당 질병의 환자 수”순서로 우선순위를 정
한 것으로,질병별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 나온
환자 1인당 총 본인부담 입원비 크기 순으로 선정된 질병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우선순위와는 차이가 있
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나나나...급급급여여여 확확확대대대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우선순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한 보험급여확대 세부항목

으로는 제1순위가 “안면화상수술(반흔구축성형술개념)”이 우선순위 점수가
0.063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2순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0.061이었
으며,그 다음으로는 “소이․무이증의 외이재건술”과 “소아예방접종”이 동
일하게 0.058로 3위를,“호스피스”와 “노인틀니”가 0.057로 5순위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언어치료”와 “등록장애인에게 급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보
장구”가 0.056으로 동일 순위인 7위를,“산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
사”,“치과광중합복합레진”이 그 다음 순위인 9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과보철”,“외모개선목적의 악안면교정술”,“시력교정술
(라식수술)”,“치과 치석제거”,“건강검진”,“치과 불소도표”,“외모개선목
적의 교정치료”가 차지하였으며,“한방물리요범”과 “한방첩약”의 경우에는
0.039,0.036에 그쳐 우선순위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를 선행연구인 정형선(2004)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정형선의 경우에는

보험급여확대 카테고리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로 나누어 조사
를 하였는데 항목별 우선순위는 1순위는 부정맥검사,2순위는 예방접종,3
순위는 부정맥치료법,4순위는 초음파영상,5순위는 b-DNA유전자신호증폭
법,6순위는 감마나이프수술,7순위는 MRI,8순위는 건강검진,9순위는 산
전검사중세포유전학적검사,10순위는 치아우식증예방(불소도포),11순위는
치과광중합항목의 순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 중 1위,3위,5위,6위,
7위의 항목은 이미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서 2005년 1월 보험급여가 확대



된 항목으로 본 연구대상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이를 제외한 2위의
예방접종과 4위 초음파,8위 건강검진,9위 세포유전학적검사,10위 불소도
포의 경우에는 4위 초음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카테고리인
“예방적 서비스 중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가
선정되어 그 세부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항목별 접근을 한 본 연구
와는 단순 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의 세부항목별로는 1순위와 3순위를 차지한 “안면화상

수술(반흔구축성형술개념)”과 “소이․무이증의 외이재건술”은 현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차원에서 급여 확대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항목으
로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2위를 차지한 “선천선대사이상검사”와 3위
를 차지한 “소아예방접종”,9순위인 “산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사”
와 “건강검진”항목에 우선순위 점수를 준 경우는 선천성대상이상검사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사망이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부분,즉,예방접
종 등의 심각성과 질병의 중증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
방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소아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국가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는 일반적인 비급여 대상 항목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항목으로

현재 암환자의 진료비 대부분이 임종 직전에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그
러나 이 또한 정부의 암관리 사업 등과 연계․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
단된다.



7위를 차지한 “언어치료”는 현재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이식
술이 보헙 급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식술 전․후에 필수적인 치료라고 보
여지나,언어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언어치료사가 현재 의료법상 면허
된 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확대가 조심스러운 점과,9
위를 차지한 “산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사”는 산전에 다운증후군인
염색체이상여부를 알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보험 급여되고 있는 trippletest
에 비하여는 확진의 개념으로 정확도 면에서는 우월한 검사이나 아직까지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 낙태대상이 아니며,성감별목적으로도 실시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치과와 한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진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현재 30%수준에 불과하고
(김진현,2004),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실과,치과보철에 있어서는 치아 일반 치료까지는 보험급여적용이 되고 있
으나,치료 후 결손이 생겨 치아를 만들어주는 보철은 보험급여적용이 되
고 있지 않아 높은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치
과 비급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려 치과 항목 간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한방물리요법 등의 경우에도 노
인들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하여 본다면 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고려한 급여화대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다만,선정
된 대상 항목의 급여 전환시 급여전환의 타당성 및 정책성 판단과 더불어



앞서 지적된 임상적 유용성 및 유효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별도의 질병별 접근으로 분석한 초음파,PET,MRI의 경우,초음

파,PET는 2006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여우선순위를 적용
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초음파,PET모두 악성종양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에서 1순위,2순

위,3순위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제시한 대상
질환과 100% 동일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특히,PET는 우리나라 실정
에서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을 본다면 급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
도 있으나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이는 PET검사가 현재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의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로 부상되고 있는 점과,암의 경우에는 쉽게 종양의 위치 및
해부학적 변화 및 생화학적변화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진단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검사인 점을 감안하여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초음파,PET와 달리 MRI의 경우에는 1위가 심장질환,2위가 척

추질환 순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이는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
등의 우선순위의 중요도 가중치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1순위로 결정된 것이
사실상 2005년 1월 MRI의 보험급여 전환 후 추가 급여전환에 대한 요구도
가 가장 높은 질환은 척추질환인 점과 척추질환은 MRI가 매우 특이적이며
유효하다는 점과 심장질환 자체의 진단은 사실상 진단의 효과성(안전성․
치료효과성)면에서는 다른 진단방법이 MRI보다 더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상병 및 적응증에서는 적절한 결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이 있는데,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의



중증도를 가장 높은 중요도 가중치를 준 결과로 향후 질병의 중증도와 함
께 안전성․치료효과성 여부도 잘 조합될 수 있는 보완기전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연구는우선급여확대항목을선정하기위하여 우선순위선정기준을도
출하고 이의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하고,이를 비급여 대상 항목에 적용하여 급
여 확대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연구로서 자료 분석시 AHP라는 별도의 프로그
램을이용한것으로다음과같은제한점을가지고있다.
첫째,설문은 AHP기법에 대한 생소함과 반복적 응답에 대한 어려움으

로 설문과정 중 AHP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에 의한 설명을 통하여 판단의
비일관성과 오류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과정을 거쳐 비일관성
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e-mail송부에 의존하였고 중간 중간
해석상의 질문을 한 경우와 수정이 가능한 설문에 대하여만 수정하여 답변
을 받음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AHP기법에 비하여 오답(비일관성)비율이 높
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둘째,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외국문헌 등 검색시 각

나라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검색이 되지 않았으며,외국의 우선순위는
NHS와 NHI국가의 급여 이외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부분을 포함한 것으
로 건강보험급여원리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우선순위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도 국민건



강보험법상의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들의 민원 및 요구도가 많았던 항목이
나,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적비급여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선정된 우선순위 중요도 가중치
를 의료적비급여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급여 확대 우선순위의 중요도 가중치 측면에서 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으로는 질병중심 방법과 항목중심 방법이 있는데,질병중심 접
근방법은 올해 정부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증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으로,본인부담진료비가 큰 상병과 일
부 대만의 중증질환을 참고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한 방안이며,항목별 접
근방법은 그 동안 의료적 비급여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급여확대를 검토한
방안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방안으로 현재 신의료기술 제도
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방안이다.질병중심 접근 방법은 일부 고액 증증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을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인 형평성 부분에서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전환
함으로써 전반적인 본인부담 수준으로 낮추는 개념에서,질병접근보다는
항목별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질병측면인 “질병의 중증
도”,“위급성”,“후유장애 심각성”등과 항목접근에서의 “안전성․치료효과
성” “비용효과성”등의 선정기준이 적절히 조합되거나 혹은 중요도 가중
치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법도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마지막으로 급여확대 우선항목 결정을 위한 본 연구 결과와 방

법론이 1회성의 연구로 그치지 않고,본 연구에서 도출된 급여확대 우선순
위 선정기준별 중요도 가중치를 급여확대 대상 항목 선정기준의 절대값으



로 설정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아울러,현
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되어 급여항목으로 결정된 항목에도 이를 대입하여
봄으로써 급여대상 항목의 타당성 정도를 검증하는 별도의 후속연구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ⅥⅥⅥ...결결결론론론

지속가능하고도 합리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
고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급여 확대 원칙 및 방향을 정하여 건강보험
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
는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전환은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지만 향후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이다.다만,현재의 제한된 재정을 가
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priority를 정하고,우
선순위 선정기준의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급여확대 우선순위 항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로는,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중요도 가중치로는

“질병의 중증도”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으로 “위급성”,“후유장
애 심각성”,“안전성․치료효과성”,“환자 본인부담액의 크기”,“비용효과
성”,“질병환자수”순으로 나타났으며,“대체가능성”은 제일 낮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어, “질병의 중증도”와 “위급성”,“후유장애 심각성”등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안전성․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 “질병의 중증도”에 비하

여 아래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신의료기술 검토시 의료행위의 “안전
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등을 보험급여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하고 있



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는 해당 의료기술 등(행위,
치료재료,약제)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증증질환이라 하
더라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원칙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
이다.다만,임상적 치료효과 및 유용성이 상당히 결여된 특정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중증질환과 관련되는 의료기술 등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중중질환이라고 하여 환자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보험급

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는 검토가 되어야 하며,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등을 감안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급
여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우선순위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한 보험급여확대 세부항목으로는

1순위가 “안면화상수술(반흔구축성형술개념)”,2순위는 “선천성대사이상검
사”,그 다음으로는 “소이․무이증의 외이재건술”과 “소아예방접종”이 3순
위를 차지하였고,“호스피스”와 “노인틀니”는 5순위의 결과를 보였으며,
“언어치료”와 “등록 장애인에게 급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보장구”가 7순위
를,“산전검사 중 양수검사․융모막검사”,“치과광중합복합레진”이 그 다음
순위인 9위와 10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다음 순위로는 “치과보철”,
“외모개선목적의 악안면교정술”,“시력교정술(라식수술)”,“치과 치석제거”,
“건강검진”“인공수정(시험관시술)”,“치과불소도포”,“외모개선목적의 교
정치료”의 순으로 나타났고,“한방물리요범”과 “한방첩약”의 경우는 우선
순위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초음파,PET,MRI등 질병접근에 있어서는,초음파는 악성종양
(암)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순이며,그 다음 순위로는 간 및 담낭질환,복
부질환 중 신장질환과 말초동맥질환,유방질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질병의 중증도 및 위급성 등에 의한 선정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
보여지며,PET의 경우에도 중증질환에 대한 점근으로 심장질환,악성종양,
뇌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MRI의 경우에는 1위가 심장질환,2위가 척추질
환,3위는 양성종양,4위는 근골격계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1순위로 심장
질환이 차지한 것은 우선순위를 찾는 결정요인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심각
성,위급성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에 기인한 것이나 심장질환 진단의
효과성(안전성.치료효과성)면에서는 MRI가 다른 진단방법(CT,초음파,혈관
조영술,SPECT,PET등)에 비하여 진단 등 유용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
다는 관련논문 및 보고서 등을 참조할 경우,본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질병의 중증도 및 심각성으
로,안전성․유효성 및 비용효과측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따라서,차후 연구시 질병측면과 항목측면에서
의 접근방법을 적절히 조정하는 기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설문방법 및 의사결정계층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과,비일관성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비급여 대상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에 사용
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대상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의
료적비급여를 포함하는 등 대상 선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완벽한 계층도를 완성
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동 연구는 보험 급여 우선순위 및 우선 항목 도출을 위해 계층적

분석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방법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척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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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PPrrriiiooorrriiitttyyyssseeettttttiiinnngggfffooorrreeexxxpppaaannndddiiinnnggghhheeeaaalllttthhhiiinnnsssuuurrraaannnccceee
bbbeeennneeefffiiitttssscccooovvveeerrraaagggeee iiittteeemmm (((AAAHHHPPPaaappppppllliiieeeddd)))

JeongSookCho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ye-YoungKang,Ph.D.)

Thisstudyistodecideonprioritizingtheexpandedhealthinsurance
benefitcoverage items forsecuring the health insurance.With the
criteriaforgivingprioritytotheexpandedinsurancebenefitcoverage
items,an importance weight is revealed for each item,and the
importance weightis added to the non covered benefititem for
prioritizingtheexpandedinsurancebenefitcoverageitems.Tocarryout
thisresearch,questionnairesweresenttopublichealthexpertsandthe



academiccommunitybyfaxandemail,and80ofthem werecollected
andevaluated.ThemethodofevaluationappliedisAHP,oneofthe
methodsofdecisionforagroup.
·
Findingsofthestudyareasfollow.
For the criteria in prioritizing the expanded insurance benefit

coverageitems,“theamountofpatient'smedicalcharge”,“theurgency
ofneed forcare”,"theseverityofthedisease“,“theseverity ofthe
disability from a disease”,“the numberofpatientsforthe related
illness”,“safetyandeffectivenessofintervention”,“cost-effectiveness”,“
alternativepossibility”etc.arediscovered.
The top priority among importance weights for the expanded

insurancebenefitcoverageitemsistheseverityofthedisease.Thenext
comesintheordernamedasfollows:“theurgencyofneedforcare”,
“theseverityofdisabilityfrom adisease”,“safetyandeffectivenessof
intervention”, “the amount of patient‘s medical charge”,
“cost-effectiveness”, “the number of patients for related illness”.
“Alternativepossibility”isrecognizedinthelowestrank.
Accordingtothesum ofthevaluesofmultiplyingtheimportance

weights(revealedbythecriteriaforprioritizing)bysufficiencyofeach
noncoveredbenefititem forthecriteriaforprioritizing,theselectedtop
priorityintheexpandedinsurancebenefitcoverageitemsis“faceburn
operation(releaseofscarcontracture)”,thesecond oneis“congenital



metabolicdisordertest”, thethirdones are“reconstructionofmicrotr
a․anotia”,“pediatric vaccination”,the fifth one is "hospice".The
following ones are “senile denture”,“speech therapy”,“prosthesis
excluding the ones covered for registered disabled people”,
“amniocentesis․chronicvillussampling forpregnancy”,“dentallight
curing complex resin filling”,“dental prosthesis”,“scaling”,“lasik
operation(forthe visualacuity correction)”,“corrective osteotomy of
mandibular and zygomatic bone for the purpose of makeover”,
“correctivetherapyforthepurposeofmakeover”
Itdoesnotshow alotofpreferencesfor“orientalphysicaltherapy”,
“herbalmedicine”inprioritizing.
Also,when Ultrasound scanner,PET,MRIareapproached in the

aspectofdiseases,theexpandedhealthinsurancebenefitcoverageitems
are“malignanttumor(cancer)”,“heartdisease”,“cerebrovasculardisease”
and “cerebraldisease”forUltrasound scanner.“liverand gallbladder
disease”,“kidneydisease”and“peripheralarterydisease”,“abdominal
disease”,“breastdisease”arefollowed.PET hasthesameresultas
Ultrasound scannerhas.Severe diseasescome first:“heartdisease”,
“malignanttumor”,“cerebraldisease”.ForMRI,theresultshowsthat
thefirstisthe"heartdisease",thesecondis"spinaldisease",andthe
thirdis"benigntumor".

The findings above shows thatthe severity ofdisease and the



urgencyofneedforcare,theseverityofdisabilityfrom adiseaseetc.
aregiventhehighestpriorityinprioritizingandthisactsonselecting
theitemsthatshouldbeconsidereddecisively.
However,in selecting the criteria for priority to the expanded

insurancebenefitcoverageitems,safetyandeffectivenessofintervention
and cost-effectiveness take lower priority than the severity ofthe
disease.Incontrast,whennew technologyisexamined,safety,efficacy
andcosteffectivenessofhealthtechnologyaretheimportantfactorsin
decidingoninsurancebenefitcoverage.Thefactthatpatientswitha
seriousillnessshouldbecountedinas aninsurancebenefitcoverage
subjecttoreducethemedicalexpensespaid outofpatients'pockets
should be reviewed forefficientuse ofthe limited funds.Forthe
long-term developmentofhealth insuranceand publichealth system,
insurancebenefitcoverageonseriousillnessesshouldbedeterminedin
considerationofthesafety,efficacyandcosteffectiveness,etc.
Therefore,inview ofweightsinprioritizing,itisconcludedthatthe
severity ofdiseases,theseverity ofdisability from adisease,safety,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etc.should beproperly combined,or
differentlevelsofweightsshouldbeconsideredlater.
Thisstudystatesthattheclassifiedanalyticalmethod canbe used

scientifically and can be a measure for selecting the criteria for
prioritizing the expanded insurance benefit coverage items or for
discoveringtheitemsprioritized.Andwecanputalotofsignificance



onlayingacornerstoneforthedevelopmentofmethodsthatcouldbe
usedforextendingsecurityofthecontinuous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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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준은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등에서 주로 고려되어지는 기준입니다.  좌측(행: 

대문자 알파벳)의 기준이 우측(열: 소문자 알파벳)의 기준에 비해 보험급여 선정기준으로서 

얼마다 더 중요한지를 9점 척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열열열열))))

  좌측 좌측 좌측 좌측 ((((행행행행))))

(a)
환자본인
부담액의

크기
(경제적
부담)

(b)
위급성

(c)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심각성)

(d)
질병으

로
인한

후유장
애

심각성

(e)
해당 

질병의 
환자수

(f)
안전성,
치료

효과성

(g)
비용

효과성

(h)
대체

가능성

(A) 환자본인부담액
의크기
   (치료에대한경제
적부담)

1.01.01.01.0 5 5 5 5 

(B) 위급성     1.01.01.01.0

(C)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심각
성)

1.01.01.01.0

(D)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심각

성
1.01.01.01.0

(E) 해당 질병의 
환자수
   (질병발생율및
유병율)

1.01.01.01.0

(F) 안전성,,치료효
과성  

1.01.01.01.0

(G)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효
과)

1.01.01.01.0

(H) 대체가능성  1.01.01.01.0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예시 예시 예시 예시 방법방법방법방법)

7의 의미 :  환자본인부담액의크기(경제적부담)가 질병의중등도(심각성)에 비하여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더 더 더 더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



○○○○    9999점 점 점 점 척도의 척도의 척도의 척도의 의미 의미 의미 의미 : : : : 좌측좌측좌측좌측((((행행행행))))의 의 의 의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우측우측우측우측((((열열열열))))의 의 의 의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비하여 비하여 비하여 비하여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나타냄나타냄나타냄나타냄

1 : 중요도가 같다(equal importance)

3 : 조금 중요하다(moderate importance)

5 : 중요하다(strong importance)

7 : 매우 중요하다,(very strong importance)

9 : 절대적으로 중요하다(extreme strong 
importance)

⇨      1/3 : 조금 덜 중요하다

⇨      1/5 : 중요하지 않다

⇨      1/7 :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

⇨      1/9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대각선은 자신에 대한 비교이므로 언제나 1.0 이 되며, 대각선 아래부분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는 값의 역수가 되므로 대각선 윗부분에 대하여만 평가 



■■■■    ((((설문설문설문설문2-1) 2-1) 2-1) 2-1) 다음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비급여항목입니다. 각 항

목에 대해 보험급여 선정기준별로 귀하가 판단하시는 충족도를 아래의 5점 척도에 의거하

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높다 높다 높다 높다 : : : : 5      5      5      5      높다 높다 높다 높다 : : : : 4,      4,      4,      4,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 : : : 3,       3,       3,       3,       낮다 낮다 낮다 낮다 : : : : 2,      2,      2,      2,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다 낮다 낮다 낮다 : : : : 1)1)1)1)

비급여항목

환자
본인

부담액
크기

(경제적부담)

위급성
질병의
중증도

(심각성)

후유
장애

심각성

질병
환자수

안전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
성

1 인공수정(시험관시술)

2

산전검사 중 양수검사, 
융모막검사
☞유전성질환및선천성기

형등태아의이상유무확
인

3 소아 (기본) 예방접종

4 치과 노인틀니

5

치과 광중합복합레진
☞결손치아를 메꾸어주

는 충전재료로 치아색
과 동일  

6

치과 치석제거(예방목
적)
☞치주염 없이 예방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7 치과 보철(금니, 은니)

8
치과 불소도포
☞충치예방목적으로 치

아에 불소도포

9 호스피스

10
한방물리요법
☞양방과 동일하게 실시

하는 물리치료

11 건강검진

12
한방첩약
☞보약개념

13

외모개선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턱교정수술(보험적용이 

안되는경우)

14
외모개선목적의 교정치
료



비급여항목

환자
본인

부담액
크기

(경제적부담)

위급성
질병의
중증도

(심각성)

후유
장애

심각성

질병
환자수

안전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
성

☞치열교정 

15 시력교정술(라식수술)

16
등록장애인에게 급여되
는 경우를 제외한 보장
구 (보청기,보조기 등) 

17

안면화상수술(반흔구축
성형술개념) 
☞안면화상으로 인한 반

흔에 대한 성형술

18

소이, 무이증의 외이재
건술
☞귀가 없는 경우 또는 

비정상적으로 귀가 작
은 경우의 귀 재건술

19
언어치료
☞난청 환자 등에 실시

20
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검
사



■■■■    ((((설문설문설문설문2-2) 2-2) 2-2) 2-2) 현재 비급여항목인 초음파, PET, MRI에 대하여 대상 질병별로 보험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귀하가 판단하시는 충족도를 아래의 5점 척도에 의거하여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높다 높다 높다 높다 : : : : 5      5      5      5      높다 높다 높다 높다 : : : : 4,      4,      4,      4,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 : : : 3,       3,       3,       3,       낮다 낮다 낮다 낮다 : : : : 2,      2,      2,      2,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다 낮다 낮다 낮다 : : : : 1)1)1)1)

비급여항목

환자
본인

부담액
크기

(경제적
부담)

위급성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심각성)

후유
장애

심각성

잘병
환자수

안전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가
능성

초
음
파

악성종양 (양성종양 포함)

간 및 담낭질환(간염, 간경
화 등)

유방질환(낭종, 유선질환 
등)

심장질환(선천성기형 등)

갑상선질환(갑상선기능항진 
및 저하 등)

뇌혈관질환(도플러)

관절질환(외상 및 염증성
질환 등)

연부연조직질환
(외상 및 염증성질환 등)

복부질환
(췌장,비장질환 등)

신장질환(신이식, 신사구체
질환 등)

남성생식기질환
(음낭, 음경, 전립선 질환)

여성생식기질환
(난소,자궁 및 골반질환) 

산전진찰(산전초음파)

뇌질환(소아)

말초동맥(정맥)질환
(혈전증, 동맥경화증 등)

P
E
T

악성종양

뇌질환(뇌경색등)

심장질환(심근경색등)

치매

알츠하이머질환



파킨슨씨병

간질

M
R
I

양성종양

척추질환 (외상 및 염증성
질환,
디스크, 척추협착)

근골격계질환(외상 및 염
증성질환)

심장질환(심혈관계질환,선
천성심장질환)

복부질환(각 장기의 염증
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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